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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마련된 조명기구 설치･관리 권고기준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마련하였다. 옥외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영향은 적절한 조명설계에 의해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므로 본 

가이드라인은 신규조명을 설치하는 경우에의 적용을 우선으로 하였으나, 기존 설비의 교정을 

위한 조언도 제시하였다.

1.2 적용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빛공해방지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명기구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① (공간조명)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도로, 보행자길, 공원녹지 등의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② (광고조명)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따른 허가 대상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③ (장식조명)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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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용어의 정의

빛공해 관련 용어

빛공해(Light Pollution)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 빛공해는 부적절한 조명설계, 밝기 및 배광이 제어되지 않은 조명기구의 사용, 불필요하고 

과도한 조명 등으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글레어를 유발하여 

안전 주행과 보행에 방해가 되며, 에너지의 낭비 등을 초래할 수 있다.

◦ 또한, 거주자의 사생활 침해, 숙면 방해 등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천체관측에 

방해가 되고 동식물의 생장에도 악영향을 주어 생태계 교란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인공조명에 의해 유발되는 빛공해의 주요 형태는 누출광, 산란광, 침입광, 글레어 등이며, 

빛공해의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야간의 주요 활동(안전, 공익, 생산, 여가, 상업 등)에 있어서 과도한 조명과 불필요한 

조명의 사용을 억제하여 국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한 친환경적 조명환경을 

조성한다.

- 인공조명에 의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야간 조명환경을 개선하여 자연환경 및 생태계가 

보호되도록 한다.

- 불필요한 에너지 사용을 지양하고 절약･재사용 등 절감방안을 활용한다.

빛공해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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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출광(Spill Light)

조명기구에서 방출된 빛 중에서 조명구역으로 정한 경계선 밖으로 방출되는 조명설비에 

의한 빛이다.

※ 누출광은 설계단계에서 가장 잘 제어할 수 있으므로 설계단계에서 조명기구의 설치 높이, 광출력, 

조명 빔의 형식과 분포, 조명구역에서 인접부지 경계까지의 거리, 조명기구의 조사각도, 조명설비의 

운용시간 등의 세밀한 조절이 필요하다.

상향광(Upward Light)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위치에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조명기구 발광면의 기하학적 

중심)을 통과하는 수평선을 포함한 수평선 위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을 의미한다.

침입광(Light Trespass)

옥외에 설치된 인공조명으로부터 빛이 새어나와 조명영역을 벗어나 조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영역을 침범하는 빛을 의미한다.

※ 침입광은 거주자의 사생활 침해, 숙면 방해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도심에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침입광의 피해를 받는 주택 사례

침입광과 산란광의 피해를 받는 주택(좌)의 개선 사례(우)



범
위
 및
 정

의

Ministry of Environment  9

산란광(Sky Glow)

옥외에 설치된 인공조명에서 방사되어 기체분자, 연무질, 입자상 물질 등 대기 구성 물질을 

통과한 가시광선 및 비가시광선의 산란으로 인해 관측 방향의 밤하늘이 밝아지는 현상이다.

※ 산란광은 자연 산란광과 인공 산란광으로 구분되며, 자연 산란광은 자연 주광과 지구의 상층 대기의 

발광으로 인한 것을 말한다.

※ 인공 산란광은 인공광원에서 위로 직접 방사(Direct upward light)되거나 지표면에서 반사되는 

방사(Upward reflected light)에 의한 것을 말한다.

※ 다만 산란광은 그 지역의 옥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조명기구와 그 사용방식의 종합적인 결과로 

측정 방법이나 규제 기준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다.

산란광 개선 전(Before) 후(After)의 밤하늘 모습

자연 산란광 모습 인공 산란광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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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레어(Glare)

시야 내에 높은 휘도나 큰 휘도 대비가 주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시각적 장애 현상으로 

사물의 시각적 인지능력 저하를 일으키는 불능글레어와 심리적인 불편함 및 불쾌감을 주는 

불쾌글레어로 구분된다.

※ 제어되지 않은 조명기구의 사용으로 교통수단 이용자에게 글레어를 유발하여 교통신호 및 표지 시스템의 

식별능력을 저하시켜 안전운행을 방해할 수 있다.

※ 정상적 시선 방향에서 눈부신 광원이 시야에 직접 들어와 글레어를 야기하는 경우, 광원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주지에 침입광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도 불쾌글레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 피해자는 자신도 모르게 광원 쪽을 피해 시선을 다른 쪽에 두는 행동을 반복하게 되면 광원휘도와 

주변휘도의 큰 차이로 말미암아 눈은 순응과 재순응을 반복해야 하고, 그러면서 눈의 피로가 증가하고 

시력이 떨어진다.

※ 글레어는 “눈부심”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눈부심 외에도 빛에 의해 생리적, 심리적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들을 총괄하는 기술적 용어이므로 영문을 그대로 사용한다.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글레어

전사광(Forward Light)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위치에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통과하는 수직축 전방의 수평선 

아래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을 의미한다.

후사광(Back Light)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위치에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통과하는 수직축 후방의 수평선 

아래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을 의미한다.
상향광/전사광/후사광의 기하학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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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광속(Upward Luminous Flux)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위치에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통과하는 수평선을 

포함한 수평선 위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조명기구의 광속을 말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Lighting Environmental Zones)

｢빛공해방지법｣ 제9조에 따라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조명의 

환경친화적 관리를 위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것으로 제 1~4종으로 구분되며, 구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이 달리 적용된다.

소등시간(Curfew)

빛공해 제어를 위하여 조명기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등하도록 요구되는 시간으로서,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에 의해 정해진 조명 사용 통제시간이다.

주거지(Dwelling)

사람들이 빈번히 드나들며 오랜 시간 머무는 거주지로서 특히, 일몰 후에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거주하는 주택 등 생활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주거지 연직면 조도(Vertical Illuminance on properties)

해당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이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창면을 

비출 때 그 창면에서의 연직면 조도를 말하며, 단위는 

lx(lm/㎡)이다.

표면휘도(Surface Luminance)

건축물, 조형물 등의 표면의 휘도이며, 단위는 c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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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및 공원등) 관련 용어

가로등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를 비추는 조명기구를 의미한다.

글로브 돌출형 플랫글라스형 LED형

보도등

가로등과 함께 도로에 인접한 보도(步道)를 비추는 조명기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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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길을 비추는 조명 

기구로서, 방범 및 도로 이용자의 야간 통행 편의 목적으로 설치된 조명기구를 의미한다.

플랫글라스형 LED형

공원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를 비추는 조명기구로서, 

이용자의 야간 통행 편의 목적으로 설치된 조명기구를 의미한다.

축대칭형 LED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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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치 증분(Threshold Increment, TI)

도로 조명에 따른 불능 글레어의 규제 정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그 값이 작을수록 

글레어는 줄어든다. 이 값은 KS A 3701 도로 조명 기준에서 제시되어 있으며, 자동차 

도로에서의 가로등 설계 시 이 값을 계산한다.

※ TI는 도로 조명기구의 불능 글레어로 인한 시력감소를 측정하는 척도이다. 이 값은 조명기구를 시야로부터 

가렸을 때의 대상물의 임계휘도에 대하여 조명기구가 보여서 글레어가 있을 때 대상물의 임계휘도의 

증분의 백분율로 나타낸다. TI의 크기는 조명기구가 운전자 눈에 생성하는 휘도와 조명기구가 보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

※ 불능 글레어(Disability glare)는 안구 내 빛의 산란에 의해 생김으로써 망막에 맺히는 상의 대비를 

떨어뜨린다. 그 크기는 조명기구가 운전자 눈에 생성하는 휘도와 조명기구가 보이는 각도에 따라 

달라진다.

보수율(Maintenance Factor, MF)

조명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한 시점에서 조도와 처음 설치했을 때의 조도의 비로 정의되며 

1보다 같거나 작은 값이다. 

   

 
 , 여기에서  : 유지조도 ,  : 초기조도

※ 보수율은 조명시설의 설치 이후 조명기구의 광출력 저하에 따른 작업면의 평균 조도 또는 평균 휘도 

감소를 고려하는 것으로서, 초기 설치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램프 광속의 감소와 램프의 수명, 오염 

상황 등을 고려한 적절한 값이 계산되어 조명설계에 적용된다.

조명률(Coefficient of Utilization, CU)

램프(LED조명에서는 조명기구)에서 나오는 광속 중 작업 면에 도달하는 광속의 비율을 

나타낸다. 램프(LED조명에서는 조명기구)에서 나오는 광속에서 방출된 빛이 불필요한 

영역으로 향하지 않고 작업 면에 도달하는지를 나타낸다.

  램프조명에서는조명기구 전체 광속
작업면에 입사하는 전체 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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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조명 관련 용어

옥외광고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전광류 광고물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조명기구 중 발광(發光) 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기구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조명기구를 말한다.

디지털 디스플레이(Digital Display)

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조사각(Aiming Angle)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위치에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관통하는 수직축과 

피조사면의 중심을 잇는 선 사이의 각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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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조명 관련 용어

투광조명(Floodlight Lighting)

장식조명 중에서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의 외관을 외부에 설치한 광원으로 

비추어 그 반사광을 보게 하는 방식이다.

발광조명(Luminous Lighting)

장식조명 중에서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의 외관에 설치하여 광원으로부터의 

빛이 직접 보이거나 점, 선, 면 형태의 확산면을 투과하여 보이도록 하는 방식이다.

LED Bar

Tube LED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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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사드(Media Facade)

장식조명 중에서 건축물 외관의 전체 또는 일부분과 조명기구의 설치영역 또는 비추는 

영역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발광조명, 투광조명 등을 이용하여 밝기,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이 있는 조명방식이다.

지향각(Beam Angle)

조명기구의 주요 광속이 비추는 범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각도로서, 조명기구 

배광에서 중심광도의 50% 지점인 방향과 중심축 방향이 이루는 각도(θ)의 2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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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측정 관련 용어

조명에서 사용하는 양과 단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광속, 광도, 조도, 휘도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하 각 양의 의미와 용도에 대하여 설명한다.

표 1.1 여러 조명 양의 의미와 용도

명칭 단위 의미 용도 측정

광속 lm ◦빛의 양
◦광원이 발생하는 빛의 총량, 광원이나 

조명기구의 효율계산

광속구 또는 

배광측정기

(실험실)

광도 cd ◦빛의 공간적 분포를 나타냄
◦배광측정은 조명기구의 기초적 측정

◦광속, 조도, 휘도의 계산에 사용

배광측정기

(실험실)

조도
lx

(lm/㎡)

◦어느 면에 들어가는 빛의 광속을

수광부 면적으로 나눈 것

◦조명 설계의 기준

◦침입광의 측정

조도계

(현장)

휘도 cd/㎡

◦광원이나 반사면에서 나오는 빛의 

광도를 그 방향에서 바라본 

발광부의 겉보기 면적으로 나눈 것

◦사물의 존재와 형태 구분

◦눈부심의 발생 여부

휘도계

(현장)

광원에서 눈까지 사용되는 조명의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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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단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물과의 비교

광속(Luminous Flux)

광속은 빛의 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명칭에서 속은 빠를 속(速)이 아니고, 양을 의미하는 

다발 속(束) 한자어이다.

전자파 중에서 380 ~ 780nm의 파장 범위가 사람의 눈에 시각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범위 안에서도 밝게 느껴지는 정도(시감도라고 부름)가 다르다. 예를 들자면 555nm의 

빛과 400nm의 빛은 같은 에너지라도 눈에 느껴지는 밝기는 약 2,500배의 차이가 있다. 

높은 광속을 얻으려면 시감도가 높은 파장에 에너지가 집중되도록 하면 되지만, 인간은 

시감이 높고 낮은 빛이 골고루 섞여 있는 빛에 익숙하다.

이러한 빛에 대하여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를 측정하고, 여기에 시감도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이 광속이다. 광속의 단위로는 루멘(lumen)을 사용하고, lm의 기호를 쓴다.

전기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면서 큰 광속을 만들어내는 광원이 효율이 좋다. 32W 형광램프 

한 개는 대략 3,000lm, 60W 백열전구 한 개는 대략 900lm의 광속을 만들어낸다. 발생하는 

광속을 소비전력으로 나누면, 형광등의 경우 94lm/W, 백열전구의 경우 15lm/W 정도이고, 

형광등의 효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수치를 발광효율이라고 한다. 근래 많이 사용하는 

LED는 발광효율이 매우 높고 광색도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빛의 방향을 제어하기가 

용이하다.

광속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배광측정기나 광속구 등의 장비에 광원이나 조명기구를 넣고 

정교하게 조정하고 측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대개 실험실에서 행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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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도(Luminous Intensity)

형광램프와 백열전구가 똑같은 양의 광속을 만들어내더라도 이 광속이 공간의 각 방향으로 

분포되는 형태는 전혀 다르다. 또한 가정용과 옥외용 조명기구는 같은 광원을 사용하더라도 

기구의 형태가 전혀 다른데 이는 공간의 넓이와 시각 조건, 조명기구의 부착 위치 등이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각 조명기구에서 나오는 빛의 분포를 다르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광도의 개념

광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광속이 어느 방향으로 얼만큼인지 분포를 

나타내는 양이 광도이다. 그림에서 보이는 광원(이 경우 전구의 필라멘트)이 원뿔의 꼭지점에 

있을 때, 이 광원에서 원뿔을 통해서 나가는 광속을 원뿔의 크기로 나눈 것이 광도이다. 

꼭지점이 광원 위치에 있는 이러한 원뿔을 여러 개 겹쳐 광원을 둘러싼 전체 공간을 표현할 

수 있고, 각 원뿔을 통해 나가는 광속, 즉 광도는 원뿔의 방향에 따라 모두 다르다.

원뿔의 크기는 입체각(Solid Angle)으로 표현한다. 단위로는 스테라디안(steradian, sr)을 

사용한다. 입체각의 의미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원뿔이 벌어진 폭의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광도는 다음 식으로 계산된다.

I  



 : 광원을 나와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일정 입체각 내의 광속

 : 광속이 진행하는 입체각의 크기

광도의 단위는 lm/sr이 되는데 이를 칸델라(candela)로 표시하고 cd라는 기호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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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기구를 개발하면 이를 실험실에서 배광측정기에 거치하여 각 방향으로의 광도를 모두 

측정하여 기록하며, 이를 배광측정이라고 한다. 오랜 시간을 들여 배광측정을 하면 이 

조명기구의 광속이 얼마인지, 이를 공간에 설치할 때 벽이나 바닥에서 어떤 밝기를 얻을 

수 있는지 등을 모두 계산할 수 있으므로, 배광측정은 조명기구의 성능을 파악하는 가장 

기본적 수단이 된다. 다음 그림은 각 방향으로의 광도를 이어서 그린 배광곡선이다. 원의 

중심에 광원이 있으며, 조명기구 하방 60도 이내로만 빛이 분포됨을 알 수 있다.

배광 곡선

각도별 광도측정값을 종합하여 형성된 배광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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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Illuminance)

빛은 광원에서 만들어지고, 조명기구에서 그 방향이 조절되어 우리가 바라보는 여러 면에 

들어간다. 그 면들은 실내의 벽이나 책상 위, 신문지, 음식일 수도 있고 대화를 나누는 

상대방의 얼굴일 수도 있다. 이러한 면에 들어가는 빛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양이 

조도이다.

조도는 어느 면으로 “들어가는” 광속을 그 면의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단위는 럭스(lux)이며 

lx의 기호를 사용한다. lx는 1㎡의 면적에 1lm의 광속이 들어가는 비율이므로 lm/㎡와 

같은 의미이다.

조도와 밝기의 개념

위 그림에서 들어가는 빛이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고, 책상 면과 책 부분의 조도는 서로 

같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들어가는 빛이 아니라 책과 책상이 반사하는 빛을 보는 것이므로 

조도가 같아도 밝기는 다르게 보인다. 책의 반사율이 책상 면의 반사율보다 높기 때문이다.

조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널리 사용된다.

➀ 실제 사물이 밝게 보이는 정도는 조도와 사물의 반사에 의해 결정되므로, 조도가 높으면 

사물이 밝게 보이는 기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➁ 이에 따라 조명설계 과정에서 아직 가구나 집기 등의 배치가 확정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조도를 달성해야 할지를 기준으로 정해놓고 설계 지표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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➂ 조도는 공간의 특성과 조명기구의 배치, 그리고 배광을 알면 상당히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

➃ 조도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조도계를 이용하여 상당히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조도계는 빛에 반응하여 전류를 생성하는 광센서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조도계는 센서가 

있는 곳의 조도값을 나타내므로, 넓은 면의 조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의 조도를 

측정하여 평균을 내야 한다.

조도계를 바닥이나 책상 면에 수평으로 놓고 측정한 값은 수평면 조도, 벽이나 창문 등에 

수직으로 놓고 측정한 값은 연직면 조도라고 한다. 빛공해방지법에서 공간조명에 의한 

빛방사허용기준은 주거지 연직면 조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거지 연직면 

조도 측정 시에는 침입광이 있는 창문 바깥에 조도계를 수직으로 대놓고 측정하여야 한다.

조도 측정의 종류

휘도(Luminance)

실제로 광원이나 사물이 어느 정도로 밝게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양이 휘도이다. 광원의 

발광면이나 사물의 반사면에서 나오는 빛이 눈 방향으로의 광도가 높으면 밝게 보인다. 

또한 같은 광도라고 하더라도, 그 발광면이나 반사면의 면적이 작게 보일수록 밝게 보인다. 

휘도는 발광면이나 반사면에서 나오는 빛의 어느 방향으로의 광도를, 그 방향에서 바라본 

발광면/반사면의 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단위로는 cd/㎡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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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면이나 반사면의 면적으로는 겉보기면적을 사용한다. 겉보기면적이란 어느 면을 

정면으로 바라보면 원래의 면적으로 보이지만, 비스듬한 방향에서 바라보면 면적이 작게 

보이므로, 이 현상을 반영한 면적을 말하는 것이다.

어느 물체가 휘도가 0이라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눈 방향으로의 휘도가 조금 

증가하면 눈에 빛이 들어오고, 물체의 존재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는 물체의 휘도와 

그 물체의 배경이 되는 부분의 휘도에 차이가 있어야 그 물체의 존재와 형태를 구분할 

수 있다. 우리가 글씨를 보는 것은 검은 글씨 부분의 휘도는 낮고 흰 배경 종이의 휘도는 

높다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야간에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보행자를 볼 수 있으려면 서 

있는 사람의 휘도와 배경이 되는 도로면의 휘도에 차이가 있어야 한다.

휘도가 너무 높아지면 눈부심이 일어난다. 그러나 눈부심 발생은 눈이 어떤 밝기에 순응되어 

있느냐에 따라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전조등을 낮에 보면 그다지 눈부시지 

않지만 야간에 보면 매우 눈부심이 심하다. 눈부심이 심해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불능글레어 라고 부른다.

광원의 휘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도 장시간 작업하면서 눈에 뜨이거나, 광원과 주변부의 

휘도에 큰 차이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가 커진다. 사무실 등의 조명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없애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를 불쾌글레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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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관리’의 사전적 의미는 ‘시설이나 물건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여 통상 설계 

및 설치 이후의 유지관리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나, 빛공해 방지와 관련된 조명환경의 

관리는 이보다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 필요하다.

인공광원에 의해 조성되는 조명환경 중에서 현존하는 최신의 기술에 의해서 안전성, 효율성, 

쾌적성 등 조명의 목적이 확실하게 달성되고 경관이나 주변 환경과 생물에 대한 배려 

등이 충분히 이루어진 상황을 친환경적 조명이라고 할 수 있다.

옥외조명은 아무리 잘 설계하더라도 조명설비에서 방사되는 빛에 의해 조명의 설치 장소와 

주변의 환경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 쾌적한 조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조명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지나친 투광조명을 실시한 건물 하나가 도시미관과 전체 야경을 해치고 이보다 점점 더 

밝은 건물들이 생기게 함으로써 결국 지역 전체의 밝기가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까지 높아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조명의 목적에 따라 계획된 구역 내에만 조명을 국한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경기장 지표면 위의 상당한 높이까지의 공간에서 공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하는 스포츠 경기장 조명이나 대지와 그 주변 장소를 비추어 주는 보안조명 또는 공원조명의 

경우는 지표면뿐만 아니라 상부 공간의 조명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필요 공간을 충분히 비출 수 있는 높은 위치에서 조사되도록 

해야 하지만, 높은 각도에서 조명할 경우 누출광을 조명구역 이내로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으며, 밝은 조명기구가 직접 시야에 들어오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도 어려워진다.

따라서 조명설비의 목적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빛공해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하고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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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내외 어두워야 할 구역으로 침입광이 들어오거나, 밝은 조명기구가 직접 시야에 들어오거나, 

지나치게 밝은 건물 외관과 간판 때문에 지역의 쾌적성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 제어되지 않은 조명기구의 사용으로 도로이용자에게 글레어를 유발하여 교통신호 및 표지 

시스템의 식별능력을 저하시켜 안전운행을 방해할 수 있다.

◦ 조명기구에 의한 상향광이나 대기 중 빛의 산란광에 의해 밤하늘 조망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 조명시설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조명기구의 발광면이 시야에 직접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 조명기구나 광원의 빛이 해당 구역을 효과적으로 비추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의 소비와

빛의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빛공해를 방지하고 친환경적 조명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조명환경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빛공해 방지를 위해 특별히 고려해야 할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산란광

- 침입광

- 글레어

- 과도조명

산란광 저감을 위한 요건

인공조명에 의해 생기는 산란광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에 유의해야 한다.

- 조명기구에서 수직각 90°이상으로의 상향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조명률을 높여 조명대상 이외의 지면에서 반사되는 상향광을 줄인다.

침입광 저감을 위한 요건

인공조명에 의한 침입광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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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입광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방향으로 조명장치가 향하지 않도록 한다. 비대칭배광을 

가진 조명장치를 설치할 때는 전사광이나 후사광이 주거지 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한다.

- 조명이 이루어질 장소에 주거 건물이 근접해 있을 경우에는 설계단계에서 계산하여 

주거 건물 창문의 연직면 조도가 기준을 넘지 않을 정도의 광도를 지닌 조명장치를 

선택한다.

- 조명기구에 차광판을 장착하여 침입광의 발생이 우려되는 방향으로 가급적 빛이 가지 

않도록 한다.

글레어 저감을 위한 요건

글레어는 시야 내 과도한 휘도에 의해 발생하므로 사람의 시지각을 방해할 수 있다.

인공조명에 의한 글레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 높은 휘도의 광원 또는 조명기구에서 방사된 빛이 직접 시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

-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시각 능력 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 시야에 거슬리는 전사광 및 후사광을 차광하거나 적절히 제어하여야 한다.

과도조명 저감을 위한 요건

과도조명은 조명공간을 과잉조명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에너지의 낭비를 초래하기도 

한다. 과도조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주변의 밝기에 따라 타이머나 센서를 사용하여 적절한 조명제어를 한다.

- 적절한 조명설계를 시행하여 조명공간을 과잉조명하지 않는다.

- 적당한 조명기구나 광원의 사용으로 빛이 원하는 곳에만 비추어지도록 한다.

- 조명설비에 대한 유지관리를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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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의 친환경적 관리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공원등)에 의한 조명환경 조성의 목적은 조명기준에서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밝기를 확보하여 야간 시인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빛공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공간조명의 조명환경 계획 및 설계, 설치 단계에서 달성해야 하는 목표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1) 안전을 고려한 공간조명의 설치

가로등･보안등･공원등은 안전을 위해 공간을 비추도록 설치되는 조명기구로 최소한 

만족해야 하는 밝기와 관련된 기준이 존재한다. 설계자는 조명기준을 만족하는 배광 및 

설치조건(설치높이, 설치간격, 설치각도 등)을 결정하고 동시에 빛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들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 보급되어있는 조명 계산 소프트웨어(Relux, DIALux 등)를 활용하여 설계 

단계에서 제시된 도로의 휘도 및 조도와 균제도, TI, 주거지 연직면 조도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로 조명설비 설계자는 조명기구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도로 조명 

성능의 달성 및 빛공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설계 및 설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야간 도로 이용자 및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위한 가로등의 밝기에 대하여 본 가이드라인은 

「한국산업표준(KS A 3701 도로 조명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가로등의 등급, 운전자에 

대한 가로등의 기준 및 보행자에 대한 가로등의 기준을 정리하여 (붙임 1)로 제시하였다.

2) 빛공해 방지를 고려한 공간조명의 설치

이 내용은 가로등, 보안등･공원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세부 내용을 설계하는 자가 빛공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토해야 할 사항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로등, 

보안등･공원등을 다루는 실무자가 설치･관리 권고기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설명을 포함하여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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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원칙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빛공해 방지를 위한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이하 “권고기준”이라 한다)에서는 공간조명 빛공해 방지를 위한 기본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공간조명을 설치･관리할 때에는 해당 원칙을 현장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산란광 저감

산란광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조명기구에서 되도록 수직각 90°이상으로의 

상향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산란광이 발생하면 밤하늘의 전체적인 밝기를 밝게 하여 일반인과 천문학자가 별을 관측할 수 

없게 만든다.

② 침입광 저감

조명기구가 설치된 주변에 주거지 등 조명시설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위치하는 경우, 

조명기구로 인하여 과도한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침입광이 발생하면 거주자의 사생활 침해, 숙면 방해 등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도심에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③ 글레어 저감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된 빛이 도로이용자의 시각능력 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글레어가 발생하면 교통수단 이용자의 교통신호 및 표지 시스템의 식별능력을 저하시켜 안전운행을 

방해할 수 있다.

(2) 관련 규격

공간조명에 대한 설치･관리에 아래의 규격을 참고할 수 있다.

- KS A 3701 도로 조명 기준

-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기구

-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 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예규)의 조명시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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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공해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 빛방사허용기준

(3) 조명기구의 선정

공간조명 사용으로 인한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별표1의 

‘빛방사허용기준’과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을 

준용한다.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권고기준 제5조제2항제1호

빛공해 방지 기준 부합 여부 및 상향광 발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KS규격(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KS C 8010 도로 조명 기구)에 명시된 배광 측정 방법에 의해 얻어진 가로등, 

보안등 및 공원등의 공인시험기관 배광 측정데이터를 적용하여 주거지 연직면 조도 및 

상향광속의 계산, 컷오프 분류를 실시한다.

조명기구 선정을 위해서는 설치 이전 단계에서 조명기구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권고기준에서는 조명기구의 배광 측정데이터를 확보하여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배광 측정데이터는 조명기구에서 방출되는 빛의 방향별 광도를 측정한 데이터로 소프트 

웨어를 활용한 조명계산 및 배광 분석에 활용된다. 데이터의 포맷은 IES, LDT, CIE 등으로 

다양하며,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IES 포맷을 사용한다.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에 적용되는 조명기구의 제조업체는 각종 조명 성능 및 침입광, 

산란광, 글레어 등 빛공해의 발생과 관련된 평가를 위해 배광 측정데이터를 생성해야 한다. 

배광 측정데이터는 KS Q ISO/IEC 17025 인정요건 및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한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광학 및 광도측정 분야의 공인시험기관에 

배광측정시험을 의뢰하여 생성할 수 있다. 공인시험기관으로부터 받은 배광 측정데이터는 

제조업체에서 임의로 변경 및 수정해서는 안 된다.

수요자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조명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는 배광 

측정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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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기준에서 조명기구 배광 측정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상향광속 기준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권고기준 제5조제2항제2호

가로등, 보안등 및 공원등의 상향광에 의해 발생하는 산란광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명환경 

관리구역별로 표 1의 상향광속을 갖는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가로등, 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상향광속 

기준은 조명기구 발광면을 중심으로 상단의 방향으로 방출하는 상향광에 의한 산란광 방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2.1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조명기구의 상향광속

구분
조명환경관리구역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최대 허용 상향광속 (lm) 0 이하 20 이하 100 이하 1,000 이하

조명기구의 상향광속은 제조업체가 제공한 배광 측정데이터를 배광분석 소프트웨어로 

분석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배광분석 소프트웨어로는 Cooper 

Photometric Toolbox, Photometrics Pro 등이 있다.

아래의 그림은 Cooper Photometric Toolbox에서 공간조명 기구의 배광 데이터를 분석한 

것으로 LCD Zone 중 상향광 영역을 의미하는 UL[90-100], UH[100-180] 영역의 

Lumens를 합하여 상향광속이 18.2lm 임을 확인이 가능하다.

Cooper Photometric Toolbox의 광속 분석 결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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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경관리구역별 주거지 연직면 조도 기준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권고기준 제5조제2항제3호

조명기구로부터의 침입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적용하려는 가로등,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위치와 주변 건물 창문위치에 따라 창면에 대한 연직면 조도계산을 실시하고, 창문에서의 

연직면 조도 최대값이 표 2의 빛방사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침입광이 최대가 되는 

초기 설치 상황의 조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도계산 시 보수율을 1.0으로 적용한다.

표 2.2는 빛공해방지법에 규정된 기준으로 주택가 주거지 창문으로 침투하는 침입광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빛방사허용기준의 수치는 조도계를 이용하여 주거지 창문면에서의 

연직면 조도를 측정하여 기준 만족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측정에 의한 확인은 조명기구 

설치 후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조명기구 선정 단계에서는 계산을 통한 사전 확인을 수행해야 

한다.

주거지 연직면 조도 계산은 주거지 침입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규 도입되는 조명기구에 

대하여 조명기구의 제조업체가 배광 측정데이터를 조명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조명 설계자는 

조명 계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계산을 통해 해당 조명기구의 침입광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거지 연직면 조도의 계산방법은 가이드라인 4.1절을 

참조한다.

표 2.2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

구분

조명기구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1)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lx(lm/㎡)

주 1) 주거지 연직면 조도 : 주거지와 인접하여 설치된 공간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창면에서의 연직면 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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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 및 공원등 글레어 기준(컷오프 분류)

보안등 및 공원등 권고기준 제5조제2항제4호

글레어방지를 위하여 측정된 조명기구의 배광특성이 컷오프형 분류 이상인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조명기구의 컷오프 분류는 부록 2를 따른다.

컷오프 분류는 도로 이용자에 대한 글레어 방지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조명기구의 

형식은 운전자의 눈부심을 제한하는 정도에 따라 풀컷오프형, 컷오프형, 세미컷오프형으로 

구분된다. 컷오프 분류는 배광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풀컷오프형 기구

조명기구 배광 분포상의 수직각 90° 또는 그 이상에서, 조명기구로부터 발생하는 1,000lm당 

광도가 0cd가 되는 조명기구이다. 수직각 80°에서의 광도는 1,000lm당 100cd 이하가 

되며, 매우 엄격한 상향광의 제한으로 눈부심과 산란광에 의한 빛공해를 억제하도록 한 

기구이다.

컷오프형 기구

조명기구 배광 분포상의 수직각 90°에서, 조명기구로부터 발생하는 1,000lm당 광도가 

25cd 이하인 조명기구이다. 수직각 80°에서의 광도는 1,000lm당 100cd 이하로 제한되며, 

풀컷오프형보다는 수직각 90° 방향 또는 그 이상의 광도 제한을 다소 완화한 배광이다.

세미컷오프형 기구

조명기구 배광 분포상의 수직각 90° 또는 그 이상에서, 조명기구로부터 발생하는 1,000lm당 

광도가 50cd 이하인 조명기구이며, 수직각 80°에서의 1,000lm당 광도는 200cd 이하로 

제한된다.

표 2.3 조명기구의 컷오프 분류

(단위 : cd/1,000lm)

종 류
영 역

풀 컷오프 컷오프 세미 컷오프

수직각 80° 100 100 200

수직각 90° 0(90~180°) 2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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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기구 컷오프 분류의 각도 기준

가로등 조명기구의 글레어 기준(컷오프분류, 임계치 증분)

도로 조명 기준을 준용해야하는 가로등은 보안등･공원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임계치 

증분(TI)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가로등 권고기준 제5조제2항제4호

가로등에 의해 발생하는 글레어 방지를 위한 기준은 KS 기준(KS A 3701 도로 조명 기준)에 

제시된 임계치 증분(TI)에 대한 제한 기준을 따른다. 임계치 증분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운전자를 제외한 기타 도로 이용자에 대한 글레어 방지를 위하여 측정된 조명기구의 

배광특성이 컷오프형 분류 이상인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조명기구의 컷오프 분류는 부록 

2를 따른다.

가로등 사용으로 인한 글레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별표1의 ‘빛방사 

허용기준’과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을 준용한다. 

가로등에 의해 발생하는 글레어 방지를 위한 기준은 KS 기준(KS A 3701 도로 조명 

기준)에 제시된 임계치 증분(TI)에 대한 제한 기준과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컷오프 기준이 있다.

임계치 증분은 도로 조명 기구의 성능과 관련된 기준으로 도로 이용자에 대한 기준이며 

컷오프 분류는 운전자를 제외한 기타 도로 이용자에 대한 글레어 방지를 위한 기준으로 

사용된다.

임계치 증분의 기준은 앞서 도로 조명 기준에 대해 설명한 (붙임 1)의 표 2와 같으며 

조명기구 설치조건에 따라 조명계산 소프트웨어에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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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명기구의 선정결과의 검토

공간조명의 설계자는 (붙임 2)의 절차에 따라 공간조명의 조명환경을 계획 및 설계하고 

조명 성능 및 빛공해 발생여부에 대한 평가한 후 ‘공간조명 설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설계가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

(5) 조명기구의 설치

(3)의 내용에 따라 빛공해를 고려하여 조명기구를 선정하여도 적절하게 설치되지 않는다면 

빛공해를 유발할 수 있다. 조명기구를 적정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설치방식과 각도 등 

배광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조명기구의 설치방법

조명기구의 설치방법은 등주에 시설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전주 등의 

구조물에 부착하는 등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권고기준에 따른 보안등･공원등의 설치 시의 경사각도는 별도로 규정되어있지 않으며, 

경사각을 주어 설치하는 경우 조도 계산 시에도 예정된 경사각을 적용하여 조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권고기준에 따른 가로등의 설치 시의 경사각도는 원칙적으로 0도가 되도록 하며(KS 

A 3701 도로 조명 기준 - 경사각도는 0° ~ 5° 사이로 규정) 부득이하게 경사각을 

주어 설치하는 경우의 조도 계산 시에도 예정된 경사각을 적용하여 조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경사각 적용에 의해 산란광 및 글레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예: 가림막, 차광판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설치 이후 조명기구의 빛공해 발생여부 확인

조명기구를 설치한 이후에는 주기적으로 빛공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설치 측면이나 

추후 유지･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공간조명의 설치를 계획한 자는 직접 빛공해 

발생 여부를 점검하거나, 설치한 자가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설치 후 빛공해 관련 항목들의 발생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아래의 ‘공간조명 설치 

체크리스트’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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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공간조명 설치 후 점검 및 측정 체크리스트

구 분 체크항목 그렇다 아니다

1 점검
◦해당 도로 및 보행자로 영역에 대한 균일한 조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누설광(도로 이외로 새는 빛)은 없는가?
□ □

2 점검 ◦공간조명기구 위쪽 방향으로 조명되고 있는 영역이 있는가? □ □

3 점검 ◦공간조명 인접 창문면은 조명기구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는가? □ □

4 점검
◦(도로 또는 공간 주변에 보호구역이 존재하는 경우)

공간조명 인접 영역은 조명기구로부터의 영향을 받지 않는가?
□ □

5 점검 ◦보행 및 일상생활 시 눈부심이 발생하는가? □ □

6 점검 ◦적절한 시간에 점등 및 소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

7 측정 ◦해당 도로 및 보행자로의 조명은 조명 기준을 만족하는가? □ □

3) 공간조명의 유지관리

공간조명의 유지 보수 관리자는 조명시설의 설계 시부터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빛공해와 

관련된 항목들(산란광, 침입광, 글레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빛공해 측정

빛공해 관련 항목 중 침입광 발생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거나 설치환경이 변화하여 침입광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정 측정기관에 의뢰하여 침입광 발생 지점에 대하여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의 ‘주거지 연직면 조도 측정방법’에 따라 주거지 창면에 대한 연직면 조도 

측정을 실시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결과 값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한다. 자세한 절차는 본 가이드라인 3.1절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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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후 조치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에 따른 조치사항

공간조명 기구에 의해 주거지 연직면 조도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현장 여건에 

따른 실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 설치높이 및 설치방향의 조정

- 조명기구 글로브 및 렌즈 등에 대한 도색

- 차광판, 가림막 설치

위와 같은 조치를 조명기구에 취하여 기준 만족 여부를 재확인하며, 조치 이후에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명기구를 교체하여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조명기구의 

선정은 ‘공간조명(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의 친환경적 관리’에서 제시된 조명기구의 선정 

과정을 따른다. 조명기구 교체 이후 주거지 연직면 조도에 대한 재측정을 실시하여 사후 

조치에 의한 개선 여부 및 새로운 문제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글로브 도색 차광판 부착

빛공해 민원 발생 시 조치사항

보안등, 공원등 조명기구 형태에 따른 조치사항

주거지 침입광 발생으로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할 때 빛공해 발생의 원인 되는 조명기구가 

다음과 같은 형태인 경우에는 교체를 검토한다. 

- 글로브형

- 프리즘글로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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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대칭형 : 축대칭형 배광을 갖는 조명기구는 개방된 형태의 공간에 대해서는 적용에 

문제가 없으나, 주거지와 인접하여 위치하고, 또한 축대칭형 배광 공간조명기구가 주거지 

침입광 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체를 검토한다.

글로브형/프리즘글로브형 글로브돌출형 축대칭형

공간조명기구 형태

공간조명의 측정 및 조치 후에는 조명 성능 및 빛공해 발생여부에 대한 평가 후 표 2.4 

‘공간조명 설치 후 점검 및 측정 체크리스트’를 다시 작성한다.

(3) 정기적인 빛환경의 측정 및 기록

조명환경 조성 결과 및 빛공해 발생에 대한 기록은 향후 시설의 유지 관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설치, 교체, 조치사항의 수행이 완료된 직후에 선정된 조명기구에 대한 성능 데이터와 

함께 빛공해 관련 항목(상향광속, 주거지 연직면 조도 계산 및 측정 결과, 컷오프 분류 

등급 등)을 기록해야 한다. 데이터의 기록은 (붙임 8)의 공간조명 빛환경 측정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지자체의 상황에 맞춰 변경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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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광고조명의 친환경적 관리

광고조명은 과도하고 현란한 조명의 자제,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 점･소등시간의 적절한 

관리 등을 통하여 도로 이용자나 거주자에게 시각적 불편함을 유발하거나, 시각 능력 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또는 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산란광, 침입광이 유발되지 않도록 경관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지는 친환경적 조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광고조명은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 

장치’이다.

옥외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분류와 허가･신고대상 여부, 표시방법 등이 결정되며, 

허가 대상 광고물의 경우 ｢빛공해방지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의 발광표면 휘도가 빛공해 방지 기준으로 적용된다.

1) 빛공해방지법 적용대상 광고물

광고조명에 대한 빛공해 관리를 위해서는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을 

이해하고 각 광고조명들에 의해 빛공해 발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광고물을 설치하고 해당 광고물에 조명을 행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옥외광고물법｣ 제3조에 

해당되는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 대상,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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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허가 대상 옥외광고물 기준

구분 내용

벽면 이용 간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이용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 
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함)를 

표시하는 것

돌출 간판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돌출간판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함)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공연 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것

옥상 간판 모든 옥상간판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애드벌룬 모든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교통수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항공기 등 중 비행선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함)

선전탑 모든 선전탑

아치광고물 모든 아치광고물

전기 이용 광고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함]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않는 광고물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특정 광고물 모든 특정광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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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 기준

구분 내용

벽면 이용 간판

(허가 대상 벽면 이용 

간판, 전기 이용 

광고물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돌출 간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함)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공연 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모든 입간판

현수막 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 모든 현수막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항공기 등 중 비행선을 제외한 

모든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벽보 모든 벽보

전단 모든 전단

표 2.5 ~ 표 2.6의 내용과 같이 옥외광고물의 크기, 설치 높이 등의 설치요건에 따라 

허가･신고대상이 분류됨을 알 수 있다. 광고조명에 대해 규제하는 빛공해 지표는 글레어를 

규제하기 위한 발광표면 휘도로 설치요건에 상관없이 제작 단계에서 결정되며, 허가･신고 

대상 모두 광고조명의 제작방식 및 조명방식은 동일하다.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설치된 광고조명은 「빛공해방지법」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광고조명의 다수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므로 신고 대상을 제외한 허가 대상에 대한 빛공해 

관리만으로는 실질적인 빛공해 저감이 어렵다.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에 설치되는 광고조명 

또한 허가 대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빛공해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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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명방식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에서는 허가 대상 옥외광고물 중 조명이 설치된 것을 빛공해 

관리의 측면에서 조명방식에 따라 7종으로 분류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조명방식별 설명과 함께 대표적인 예시를 사진으로 제시하였다.

(1) 내조형(내부발광형)

광고물 내부에 광원(형광등, LED 등)이 설치되어 광고물 전면인 확산면(플렉스 원단, 아크릴 

등)을 투과한 빛이 방출되어 글자/도형 및 배경면을 포함한 면 전체가 발광하는 방식이다.

 

(2) 외조형

발광하지 않는 소재로 구성된 광고물의 외부 상단이나 하단부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직접 

광고물을 비추는 방식이다.

(3) 자체발광형

글자나 도형 요소를 LED나 네온관 등의 광원으로 구성하여 광원 자체가 노출되어 발광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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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널레터형

인디비주얼 레터 사인이라고도 하며, 입체 글자/도형에 LED 등의 광원을 내부에 설치하여 

글자/도형 자체에서 빛이 나오는 방식이다.

(5) HALO형

LED 등의 광원을 입체/도형의 측면 또는 배면에 설치하여 광원이 입체 글자/도형의 배경이 

되는 면을 비추어 글자/도형을 실루엣으로 보이게 하는 방식이다.

(6) 고보 프로젝터형

고보조명(Gobo lighting)이라고도 말하며, LED 등의 광원의 빛을 얇은 원형 패턴판(이미지 

글래스, 필름, 렌즈 등)에 투사하여 바닥 또는 벽면에 비추어 글자/도형을 보이게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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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디지털 광고물)

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방식이다.

3) 빛공해 방지를 고려한 광고조명의 설치

(1) 기본 원칙

① 휘도기준 준수

최적의 배광 설계 및 기구 설치로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된 빛이 도로이용자나 거주자에게 

시각적 불편함을 유발하거나, 시각 능력 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에너지 절감

과도하고 현란한 조명의 자제,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 점･소등시간의 적절한 관리 

등을 통하여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도록 한다.

③ 경관/주변환경 배려

건축물 또는 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산란광, 침입광이 유발되지 않도록 경관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지는 친환경적 조명환경을 조성한다.

(2) 관련 법규 및 규격

광고조명의 조명환경 조성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규 및 기준은 아래와 같다.

- KS C 7613 휘도 측정 방법

- KS C IEC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제845장: 조명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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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공해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 빛방사허용기준

(3) 조명방식의 선정

허가 대상 옥외광고물에 조명기구를 사용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함은 물론 빛공해방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광고물과 광고조명에 대한 허가 신청을 광고물의 제작업체가 대행하는 경우에도, 사업주 

(광고물에 대한 소유주)는 설치하고자 하는 광고물과 그에 대한 조명이 관할 지자체에서 

정한 허가기준 및 ‘빛공해방지법’의 빛방사허용기준의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허가 대상에 포함되는 광고물은 표 2.7 및 표 2.8와 같이 광고물이 설치된 위치에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방사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표 2.7 일반 광고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

구 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cd/㎡

표 2.8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

구 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

(lm/㎡)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24:00

평균값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1,500

이하
cd/㎡

24:00 ~ 해뜨기 전 60분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또한, 광고물 제작업체와의 광고물 및 광고조명 시안 협의 과정에서 광고조명의 조명방식별 

빛공해 체크리스트와 사전확인방법 참고(붙임 3~5)하여 광고물이 빛공해방지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고 빛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부합되는 조명방식과 

조명기구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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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명기구의 설치

일반 광고조명

빛공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일반 광고조명의 설치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권장된다.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6조제2항

<공통사항>

1. 광고조명의 설치 시 지역특성, 공간의 생활특성 및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고, 주거지역이나 

타 건축물 등에 빛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방향으로는 설치를 지양한다.

2. 자체발광형 조명방식의 사용은 지양한다.

3. 광고물 조명기구가 설치되는 높이, 조명기구와 주거지 사이의 거리, 빛의 방향 등을 고려하여 

글레어, 산란광, 침입광을 유발하지 않을 조명방식 및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8. 필요 이상의 조명에 의한 에너지 낭비가 없도록 하고 고효율 광원의 사용으로 에너지를

절약한다.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6조제2항

<외조형 광고조명>

4. 광고조명의 조사대상과 조사각도를 분명히 정하여 목표물 밖으로 빛이 누출되지 않도록 

제어한다.

적절한 배광의 조명기구 사용 및 조사각도 제어를 통하여 목표물 밖으로 누출된 빛이 

글레어나 상향광을 유발하지 않도록 한다. 

⇨

외부로 빛이 누출되는 설치 목표물 내로 빛이 고르게 분포되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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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6조제2항

<외조형 광고조명>

5. 외조형 조명방식에서는 상향 조사를 금하고, 광고물의 위쪽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하향으로 

광고물을 조명해야 하며, 광원이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에 직접 보여서는 안 된다.

하향 조사에 의한 누출광 발생 제거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에 직접 노출되는 광원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6조제2항

<외조형 광고조명>

7. 환경적으로 민감한 장소에서는 누출광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조명기구를 선정하거나

차광판을 설치한다.

 

외조형 조명기구의 누출광을 저감할 수 있는 추가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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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6조제2항

<내조형, 채널레터형>

6. 내조형 및 채널레터형 조명방식에 있어서 휘도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백색계통의 

밝은 색상의 사용을 지양하고, 조명기구의 광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조광기)의 사용을 

권장한다.

아래 예시에서 발광표면 휘도 측정결과 백색계통의 색상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휘도가 측정되었다. 이 경우에는 백색부분 커버에 시트지를 부착하여 투과율을 낮춰 휘도를 

저감하거나, 조광기 등의 제어장치를 이용해 휘도를 낮춰서 운영하도록 한다. 

광고조명의 색상에 따른 휘도분석 결과(예시)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6조제2항

<고보 프로젝터형>

9. 고보 프로젝터형으로 광고물 문양 및 색상의 패턴 형성을 하는 경우에는 빛의 면적이 

최소화되도록 패턴판의 배경부를 어둡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고보 프로젝터형은 보행자 등의 시야에 광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광판이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광원이 바닥을 비추는 경우 조사각이 보행자의 65°이내가 되도록 설치하고, 

벽면에 비추는 경우 비춰지는 면의 가장 낮은 부분이 지상에서 2m 이상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보 프로젝터형 조명은 사용하는 빛의 양을 최소화 하기 위해 배경부를 어둡게 제작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광원이 보행자의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조건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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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부를 어둡게 제작한

고보 프로젝터형 조명

보행자의 눈에 광원이 직접 보이는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고보 프로젝터형 조명의 설치조건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6조제2항

<기타>

11. 광고물 표면에 부착하는 조명은 보행자, 운전자, 거주자 방향에서 광원이 노출되어 보이면 

안되며 부득이한 경우 반투명 커버를 사용해야 한다.

최근 광고물 표면에 3구 LED 또는 스노우폴 LED를 직접 부착한 조명기구가 다수 사용되고 

있다. 이 경우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휘도가 측정되므로 광원 전면에 커버를 적용하거나 

간접 조명방식 등을 이용하여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광고물 표면에 광원이 노출된 조명기구 사용 전면 커버를 이용한 조명기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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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빛공해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의 설치 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권장된다.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6조제3항

2. 광고물 설치 시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점멸･동영상 전광류 광고물의 발광표면 휘도 

측정방법의 “백색신호 재생중인 점멸･동영상 전광류 광고물 발광표면 휘도 측정”에 따라 

운영 소프트웨어 또는 조광기를 표 2의 빛방사허용기준 미만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3.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은 휘도기준을 초과할 가능이 높은 백색계통의 

영상을 자제하고, 백라이트를 낮추어 휘도 및 조도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광류 광고물에 대한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의 측정방법에 따라 백색신호를 재생하여 휘도를 

조정하는 경우 모든 콘텐츠에 대해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운영이 가능하므로 

해당 방법을 권장한다.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6조제3항

4. 영상콘텐츠 제작 시 보행자, 운전자, 거주자가 강한 자극을 느낄 수 있는 높은 채도와 

명도의 색상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람은 동일한 휘도에 대해서 명도, 채도가 높아질수록 자극을 크게 느낀다. 채도와 명도의 

수치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자극적으로 느낄 수 있는 명도와 채도를 가진 색상은 

가능한 영상콘텐츠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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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를 위한 광고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6조제3항

5. 빠른 점멸 반복 또는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한 휘도 변화가 발생하는 영상콘텐츠의 상영을 

지양한다.

6. 영상콘텐츠 전환시 과도한 휘도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전광류 광고물을 동영상휘도계로 분석한 결과, 수십배에 이르는 급격한 변화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콘텐츠가 바뀌는 시점에도 큰 휘도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휘도변화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지만, 급격한 휘도변화는 주변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각을 자극하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전광류 광고물에서 발생하는 휘도변화 측정결과

4) 광고조명의 유지관리

(1) 소등시간

광고조명은 영업시간 종료 시 또는 자정에 소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밤 12시 

이후에도 영업하는 업소의 광고조명은 영업시간 종료 후 1시간 이내에 소등한다.

(2) 작동점검

광고조명설비의 작동 점검 시 설비가 제 위치에 설치되어 목표 방향으로 조사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야간에 완공된 설비를 검사하고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사방향, 차광각 등을 재조정한다. 전광류 광고물의 영상표출부의 휘도와 색상이 



인
공
조
명
의
 친

환
경
적
 설

계･
설
치
 및
 관

리

Ministry of Environment  55

표시소자 결함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한 조광기 또는 운영 

소프트웨어로 출력을 조정한 조명기구는 조정한 값이 변경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3) 세척

광고조명기구의 반사판, 유리 덮개를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조명기구의 표면이 더러워지면 

발산하는 빛의 산란이 증가하여 배광분포가 바뀔 수 있다.

(4) 교체

광고조명설비를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경우에는 효율이 높고 빛공해 발생이 적은 것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5) 측정

광고조명 설치 또는 재설치 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빛방사허용기준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생 지점에 대하여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표면휘도의 측정을 실시하거나 

빛공해 검사기관에 측정을 의뢰한다. 측정 후 결과값은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데이터의 기록은 (붙임 8)의 광고조명 빛환경 측정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지자체의 상황에 

맞춰 변경하여 사용한다.

(6) 사후조치

광고조명시설이 제시된 기준치에 비해 과도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보다 낮은 정격 출력의 

램프를 사용하거나, 사용되는 조명기구의 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준을 초과하는 

값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설치높이 및 설치방향, 조명기구 조사각의 조정, 광고면 색상의 

조정, 사용전력 감소(조광기 적용 등), 차광판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

개선 후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재측정을 실시하여 사후 조치에 의한 개선 여부 및 새로운 

문제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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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조명에 의한 민원 발생 시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의거하여 측정을 실시하거나, 빛공해 

검사기관에 측정을 의뢰한다. 빛공해 검사기관에 의뢰할 경우, 검사기관은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빛공해 검사결과서’에 측정 결과를 기입하여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측정 또는 검사 결과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명기구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을 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개선명령에 명시해야 하는 내용 및 조치기간은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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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식조명의 친환경적 관리

장식조명은 과도하고 현란한 조명의 자제, 고효율 조명기기의 사용, 점･소등시간의 적절한 

관리 등을 통하여 도로이용자나 거주자에게 시각적 불편함을 유발하거나, 시각 능력 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축물 또는 공간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산란광, 침입광이 유발되지 않도록 경관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지는 친환경적 조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1) 조명방식

(1) 투광조명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의 외관을 외부에 설치한 광원으로 비추어 그 

반사광을 보게 하는 방식이다.

(2) 발광조명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의 외관에 설치하여 광원으로부터의 빛이 직접 

보이거나 점, 선, 면 형태의 확산면을 투과하여 보이도록 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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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디어파사드

건축물 외관의 전체 또는 일부분과 조명기구의 설치영역 또는 비추는 영역이 일체화된 

방식으로, LED, 프로젝터 등으로 밝기, 색상을 조절하고 빛의 움직임을 가능케 하는 

조명방식이다. 투광조명, 발광조명 방식이 사용되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2) 빛공해 방지를 고려한 장식조명의 설치

(1) 기본 원칙

① 휘도기준 준수

조명기구나 장식면으로부터 방사된 빛이 빛방사허용기준에서 각 관리구역별로 제시된 

최대휘도 및 평균휘도를 준수하고 산란광, 침입광 및 글레어가 유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에너지 절감)

과도하고 현란한 조명을 자제하고,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며, 점･소등시간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 절감을 도모하도록 한다.

③ (경관/주변환경과의 조화)

장식조명이 설치된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그 주위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이루어진 조명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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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규격

장식조명의 조명환경 조성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규 및 기준은 아래와 같다.

- KS A 3011 조도 기준

- KS C 7712 LED 투광 등기구

- KS C IEC60529 외함의 밀폐 보호등급 구분(IP코드)

- 「빛공해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고시)

- 빛방사허용기준

(3) 조명방식 및 조명기구 선정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식조명의 법 적용 대상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이다. 

- 건축물 중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인 것

-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 교량

- 그 밖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

장식조명에 적용되는 빛방사허용기준은 표 2.9와 같다. 발광표면 휘도의 평균값과 최대값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에서 광고조명의 빛방사허용기준과 차이가 있다.

표 2.9 장식조명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

구 분 적용시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발광표면 휘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평균값 5 이하 15 이하 25 이하

cd/㎡

최대값 20이하 60이하 180이하 300이하



02 인공조명의 친환경적 설계, 설치 및 관리

60  환  경  부

장식조명의 빛환경 조성 업무는 계획이 수립된 후 조명 디자이너에 의해서 야간 경관조성 

및 장식조명기구의 배치 등이 이루어지며, 시설물의 관리 주체에 의해 관리가 이루어진다.

전문 조명 디자이너와 업체에 의해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지는 대형 시설물의 장식조명은 

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나, 영세한 조명업체에 의해 설계 및 시공이 이루어지거나 

제대로 된 조명설계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일부 숙박업소 및 위락시설에서 기준 초과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장식조명의 조명환경 조성 단계에서 조명방식과 조명기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경관 형성을 위한 디자인 창의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조명환경 조성의 계획 

단계에서 조명의 목표를 명확히 하고, 빛공해 발생 가능성이 큰 조명 유형을 제한함으로써 

빛공해 방지 및 친환경적 조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설계 과정에서 장식조명의 조명방식에 따른 빛공해 체크사항(붙임 6)과 빛방사허용기준의 

사전 확인 방법(붙임 7)을 참고하여 빛공해방지법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장식조명기구와 

조명방식을 선정하여 빛공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4) 조명기구의 설치

일반적인 장식조명의 설치 기준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5조제1항

1. 장식조명을 설치하는 경우, 조명기구의 설치 위치, 조사방향 및 빛의 세기를 조절하여 

조명기구 및 조명기구가 비추는 사물의 휘도가 표 1의 발광표면 휘도기준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장식조명을 설치하기 전에 휘도 계산 또는 사전측정을 수행하거나, 유사한 장식조명 설치 

사례를 참고로 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최대한 확인하여야 한다.

5. 빛공해 방지와 에너지 절감을 위해 조명기구의 광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조광기)의 

사용을 권장한다.

조명기구의 설치 이후에는 빛방사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추가조치에 추가적인 비용 및 인력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가능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광기 등의 광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해 발광표면 휘도를 조정하여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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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5조제1항

3. 장식조명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상향광을 최소화하여 산란광을 방지하고, 누출광으로 

인한 침입광을 억제하며,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글레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통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쾌적한 빛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장식조명 중 투광조명방식은 설치하는 조명기구의 배광 및 설치각도에 의한 빛공해 발생에 

차이를 보인다. 조명하고자 하는 목표물을 정확히 조준하여 목표물 외의 장소로 가는 빛을 

최소화하면 상향광을 줄여 산란광을 방지할 수 있으며 누출광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조명기구에 차광시설을 추가하면 불필요한 장소로 향하는 빛을 차단할 수 

있다.

일반적인 투광등 차광시설을 갖춘 투광등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5조제1항

4. 장식조명의 색상이 과도하게 변화하거나 ON-OFF가 자주 반복되거나 연출된 이미지의 

움직임이 지나쳐서 시각적 불쾌감을 주게 되는 연출방식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색 또는 밝기가 변화하는 방식의 장식조명은 주변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선을 끌어 안전을 

위협하거나 시각적 불쾌함을 줄 수 있으므로 점멸이나 과도하게 빠른 변화를 연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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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광조명 설치기준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5조제2항

1. 에너지를 절감하고 유지관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방진보호 및 방수보호 등급이 IP 65 

이상으로 높고, 부식 및 열화가 적은 조명기구를 선정한다.

IP등급이란 International Protection의 약자로, 방진 방수의 국제 보호 등급을 뜻한다. 

첫 번째 숫자는 방진 등급, 두 번째 숫자는 방수 등급을 가리킨다. IP 등급 65의 조명기구는 

분진으로부터 완전히 보호되며 전 방향으로 쏟아지는 물로부터 보호될 수 있어야 한다. 

외부에 설치하는 장식조명의 특성을 고려하여 방진, 방수 성능을 고려하여 조명기구를 

선정해야 한다.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5조제2항

2. 장식조명 대상물 마감재의 반사율, 대상물과 기구 사이의 거리에 따라 발광표면 휘도가 

달라진다. 투광조명기구와 외관 사이의 거리는 가능한 멀고 대상물 표면에 대한 빛의 

입사각이 크도록 설치해야 한다. 조명기구의 부착 가능 위치와 대상물과의 거리가 가까워 

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벽부등의 경우에는 암(arm)을 내어 조명기구를 설치한다.

투광조명에 의해 비춰진 면이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투광조명기구와 외관 사이의 

거리와 입사각을 조정하여 휘도를 낮출 수 있다. 아래 그림과 같이 거리를 확보하고 입사각을 

크게 설치하면 동일한 빛이 입사하는 외관의 면적이 넓어져 발광표면휘도가 낮아지며 외관을 

고르게 조명할 수 있다. 건물 외벽에 투광조명기구를 설치하는 벽부형의 경우 앞에서 언급한 

거리 및 입사각에 한계가 존재하는데, 이 경우 별도의 암을 이용하여 거리와 입사각을 

확보할 수 있다.

투광조명기구와 외관 사이의 거리를 확보하여 발광표면휘도를 낮춘 장식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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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각을 크게 설치하여 발광표면휘도를 낮춘 장식조명

암(arm)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벽부형 장식조명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5조제2항

3. 투광조명을 설치하기에 앞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발광표면 휘도계산을 통해 표 1의 

발광표면 휘도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한 후 기준을 만족하는 조명기구 및 연출방식으로 

설치한다. 휘도계산에 적용되는 세부 조건은 부록 1의 절차 및 조건을 따른다. 

4. 투광조명에 의한 휘도계산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장설치를 결정하기 이전에 휘도를 

사전 측정하여 발광표면 휘도기준의 초과 여부를 파악한 뒤 조명기구 및 연출방식을 선정한다. 

장식조명 대상물 마감재의 반사율, 외관과 조명기구 사이의 거리 등을 실제 현장과 유사한 

조건으로 설치하여 점등하고 휘도를 측정한다.

5. 휘도 계산이나 사전측정을 모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유사한 투광조명 설치 사례를 

참고로 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최대한 확인하여야 한다.

장식조명을 설치하기 전에 (붙임 7)에 따른 휘도 계산 또는 사전측정을 수행하거나, 유사한 

장식조명 설치 사례를 참고로 하여 표 2.9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최대한 

확인하여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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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5조제2항

6. 산란광과 침입광의 방지를 위하여 투광조명기구의 중심축은 반드시 장식조명 대상물 

방향으로 투사되도록 한다. 특히, 크기가 작거나 폭이 좁은 경우와 같이 대상물의 형태나 

구조 때문에 투광조명의 영역이 제한되는 경우, 영역에 맞는 지향각을 가진 작은 광속의 

조명기구를 사용해야 한다.

7. 주변을 이동하는 운전자 또는 보행자의 시야에 투광조명기구의 발광표면이 직접 노출되어 

글레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위치 및 방향 설정에 유의해야 한다.

투광조명기구는 반드시 비추려고 하는 외관을 향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비추려고 하는 

영역에서 벗어난 빛이 하늘로 향하는 경우 산란광을 유발할 수 있으며, 거주지로 향하는 

경우 침입광이 발생할 수 있고, 주변의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글레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조명하려는 영역이 좁은 경우, 영역의 크기에 맞는 지향각을 가진 조명기구를 사용해야 

불필요한 영역에 빛이 누출되거나 과도한 휘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을 준수했음에도 휘도가 높은 경우, 광속이 낮은 조명기구로 교체하여 설치해야 한다.

X √ √

투광조명기구의 중심축의 방향

조명하려는 영역에 적합한 빔각의 투광조명기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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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5조제2항

8. 가급적 배광제어용의 광학장치가 있는 조명기구를 사용하도록 한다. 조명기구에서 누출광이 

발생하거나, 내장되어있는 장치만으로 빛 조절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빛 

차단장치를 장착하도록 한다.

투광조명에 의한 누출광이 발생하는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은 빛 차단장치(후드, 바이저, 

차광판, 빛 가림막 등)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방향으로의 빛을 차단할 수 있다.

배광제어용 빛 차단장치를 이용하여 누출광을 저감한 투광조명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5조제2항

9. 옥외에서 서치라이트, 스포트라이트, 레이저 등과 같이 지향각이 매우 작고 강한 빛을 

투사하는 조명기구는 행사용으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설치 높이보다 낮은 쪽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서치라이트, 스포트라이트, 레이저 등은 지향각이 작고 강한 빛을 가지기 때문에 먼 거리까지 

빛공해 피해를 입힐 수 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 높이보다 낮게 하향으로 

조사하도록 한다.

X

  

O

상향으로 비춰진 서치라이트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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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광조명 설치 기준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5조제3항

1. LED 등 발광광원을 보행자, 운전자 쪽으로 배열하여 직접 보이도록 하는 방식은 발광표면 

휘도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고, 글레어를 발생시키므로 사용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발광조명 방식의 장식조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체발광체 전면에 렌즈, 디퓨저 등을 

장착하여 발광표면휘도를 낮추도록 한다.

3. 이때, 설치 이전에 제작된 조명기구를 점등하여 휘도측정을 실시하고 발광표면 휘도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특히 백색 또는 밝은 계열(노랑, 베이지 등)의 표면색을 갖는 

조명기구는 발광표면 휘도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샘플 테스트를 실시한 후 

휘도기준을 만족하는 것만 설치해야 한다.

4. 사전측정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유사한 발광조명 설치 사례를 참고로 하여 빛방사 

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지 최대한 확인하여야 한다.

5. 야간경관을 훼손하는 원색계열의 광색 사용을 자제한다.

발광광원이 직접 노출되는 발광조명은 빛방사허용기준을 크게 초과하고 주변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글레어를 발생시킬 수 있다. 발광조명의 발광표면 휘도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광확산판 등을 광원 전면에 장착하여 광확산판 전체가 발광면이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제조자 측에서 샘플테스트를 실시하여 적절한 광원의 수와 광확산판의 설치조건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광광원 직접 노출에 의해 휘도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설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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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확산판 없음 ⓑ 2T 광확산판, 거리 1cm ⓒ 2T 광확산판, 거리 3cm ⓓ 2T 광확산판, 거리 5cm

광확산판을 이용한 발광조명의 휘도저감 방안

※ 발광면 직접 노출(좌)을 막기 위해 적절한 두께의 광확산판을 적정 거리에 덮개로 사용

미디어파사드 설치 기준

빛공해 방지를 위한 장식조명 설치･관리 권고기준 제5조제4항

1. 미디어파사드 설치 시 「빛공해 공정시험기준」 장식조명의 발광표면 휘도 측정방법에 따라 

운영 소프트웨어 또는 조광기를 표 1의 빛방사허용기준 미만이 되도록 조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2. 영상콘텐츠 제작 시 보행자, 운전자, 거주자가 강한 자극을 느낄 수 있는 높은 채도와 

명도의 색상 사용을 최소화한다.

3. 빠른 점멸 반복 또는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한 휘도 변화가 발생하는 영상콘텐츠의 상영을 

지양한다.

4. 영상콘텐츠 전환시 과도한 휘도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미디어파사드는 전광류 광고물과는 달리 장식조명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백색신호 재생에 

의한 발광표면 휘도 측정 절차가 없으나 동일한 절차에 의한 측정을 통해 출력을 조정하면 

모든 콘텐츠에서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다.

일부 미디어파사드는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며 콘텐츠가 바뀌는 시점에도 큰 

휘도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사람에게 영향이 있는 휘도변화 수치는 연구가 부족하지만, 

급격한 휘도변화는 주변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각을 자극하므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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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식조명의 유지관리

(1) 점등 및 소등시간

장식조명은 일몰 30분 후에 점등하고 23시 이후 소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숙박시설 

및 야간 상징성이 필요한 장식조명 대상물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 및 관리주체의 별도 

규정을 따른다. 조명이 자동으로 점등 및 소등될 수 있도록 자동점멸장치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출시간 제한

장식조명을 이용하여 색변화, 점멸, 영상 등의 연출을 하는 경우 연출시간은 시간당 2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3) 작동점검

장식조명설비의 작동점검 시 설비가 제 위치에 설치되어 목표 방향으로 조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완공된 설비를 야간에 점등하여 검사하고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여 

문제가 있으면 조사방향과 빛차단장치 등을 재조정한다. 조광기 또는 운영 소프트웨어로 

출력을 조정한 조명기구는 조정한 값이 변경되지 않도록 점검한다.

① 조명기구 무게에 의해 조사방향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조사방향 변화유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② 장식조명의 조사 범위가 효율적인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누출광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③ 조명기구 및 이에 대한 전기적 배선, 단자, 스위치 등의 체결 상태와 파손 여부를 점검하여 

누전이나 합선 등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한다.

④ 미디어파사드의 영상표출부의 휘도와 색상이 표시소자 결함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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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모듈 고장으로 높은 휘도가 측정(좌)되거나 이미지 연출이 훼손(우)된 미디어파사드

(4) 세척

장식조명기구의 반사판, 유리 커버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한다. 조명기구의 표면이 더러워지면 

발산하는 빛의 산란이 증가하여 배광분포가 바뀌고 빛공해가 증가할 수 있다.

(5) 교체

장식조명설비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효율이 높고 상향광 및 누출광이 적은 것을 

선택한다.

(6) 측정

장식조명 설치 또는 재설치 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표 2.9에서 제시한 기준치의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발생 지점에 대하여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표면휘도의 측정을 

실시하거나 빛공해 검사기관에 측정을 의뢰한다. 측정 후 결과값은 표 2.9의 기준을 적용하여 

만족 여부를 확인한다.

데이터의 기록은 (붙임 8)의 장식조명 빛환경 측정에 대한 데이터 시트를 지자체의 상황에 

맞춰 변경하여 사용한다.

(7) 사후조치

표 2.9의 기준을 초과하는 값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여 개선한다. 

개선 후에는 (6)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측정을 실시하여 사후조치에 의한 개선 여부 및 

새로운 문제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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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식조명 대상물 표면과 조명기구 사이 거리 증가

② 조명기구 설치높이 조사방향의 조정

③ 발광표면 색상의 조정

④ 조광기 적용으로 사용전력 감소

⑤ 차광판 설치

⑥ 낮은 정격 출력의 램프로 교환하거나, 사용되는 조명기구의 수를 줄임

장식조명에 의한 민원 발생 시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 의거하여 측정을 실시하거나, 빛공해 

검사기관에 측정을 의뢰한다. 빛공해 검사기관에 의뢰할 경우, 검사기관은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빛공해 검사결과서’에 측정 결과를 기입하여 검사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측정 또는 검사 결과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명기구 소유자에게 

개선명령을 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개선명령에 명시해야 하는 내용 및 조치기간은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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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직면 조도 및 표면휘도의 측정은 용이하지가 않다. 따라서 그러한 측정을 하고자 할 

때는 빛공해방지법에 의한 빛공해 검사기관 등 조명기술 분야의 전문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3.1 주거지 연직면 조도의 측정

1) 일반적인 방법론

빛방사허용기준에서의 조도 기준값은 연직면 조도로 표시한 값이다. 연직면 조도의 측정은 

기본적으로 특정 상황의 계산에서 채택하게 되는 측정지점과 동일한 지점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측정 기록은 적절한 형식을 참고하여 측정이 이루어진 지점과 얻어진 

값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2) 측정기기

주거지 연직면 조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는 측정기기는 KS C 1601(조도계) 규격의 ‘정밀급’ 

또는 ‘일반형 AA급’ 조도계 규격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KS 규격에서 정한 조도계의 계급(정밀급, 일반형 AA급, 일반형 A급, 일반형 

B급)은 정해진 절차에 따른 정확도와 경사 입사광 특성 시험 결과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조도계의 제품 사양서에 조도계의 계급이 명시된다.

조도계는 사용 전에 최초 교정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교정일자로부터 1년이 경과되는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후까지의 기간에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에서 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조도계의 교정이 가능한 국가교정 

기관은 ‘한국인정기구 KOLAS’ 사이트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도계 사용 시 전원과 기기의 동작을 점검하고 매회 보정(calibration)을 실시해야 하며 

조도계에 레벨레인지 변환기가 있는 경우 측정지점의 조도를 예비조사한 후 적절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일반적인 환경에서의 주거지 연직면 조도 측정값 범위는 0~100lx 수준이다.

1) 한국인정기구 KOLAS 홈페이지(www.kolas.go.kr) - 공인기관검색 - 교정기관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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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조건 및 절차

① 조도계는 주택 창면 외부 측정면에 밀착하여 조도 측정 방향을 주택 창면 바깥쪽 연직면 

방향으로 향하도록 함

 
② 측정자는 가급적 반사광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검은색 계통의 옷을 입고 조도계는 

측정자 몸으로부터 0.5m 이상 떨어져야 하며 측정자의 그림자가 조도계의 수광부를 

가리지 않아야 함

③ 안개가 끼거나 비･눈 등이 오는 경우에는 측정하지 않아야 함

④ 차량 불빛 등 일시적인 광원에 의한 빛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측정하지 않아야 함

⑤ 광원 점등 이후 일정시간 경과 후 정상상태에서 측정해야 함

⑥ 피해가 예상되는 적절한 측정시각에 연직면 조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2지점 이상의 

측정지점을 창문 밖 창면에 선정･측정하여 그 중 가장 높은 조도를 측정조도로 함

⑦ 측정조도에 배경조도를 산술적으로 빼서 대상조도로 하며, 평가조도는 대상조도에 보정값 

0.9를 곱하여 산출함

- 배경조도: 측정조도의 측정위치에서 대상조명이 없을 때 측정한 조도

- 대상조도: 측정조도에서 배경조도를 뺀 후 얻어진 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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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발광표면휘도의 측정

1) 일반적인 방법론

빛방사허용기준에서의 발광표면휘도의 기준값은 전체 발광표면에 대한 평균치 또는 최고치로 

나타낸다. 계산법은 균일한 분포를 갖는 표면을 가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므로 특정 상황의 시점으로부터 일련의 표면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유(허용차)를 

두어야 한다.

2) 광고조명 측정 조건 및 절차

① 광고조명 설치높이를 고려하여 측정자가 측정지점에서 측정대상물 중심을 바라보는 

직선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이 45° 이하가 되는 지점 중 빛공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으로 함

 

② 장애물(가로수 등)로 인한 차광이 예상되는 경우 장애물 옆 또는 밖으로 떨어진 지점 

중 차광 영향이 적은 지점

③ 안개가 끼거나 비･눈 등이 오는 경우에는 측정하지 않아야 함

④ 차량 불빛 등 일시적인 광원에 의한 빛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측정하지 않아야 함

⑤ 광원 점등 이후 일정시간 경과 후 정상상태에서 측정해야 함

⑥ 발광표면 휘도 최대값(점휘도계 측정)

- 면조명의 발광표면 휘도 측정영역은 점휘도계 접안렌즈를 통해 바라본 점휘도계 

측정각 지름이 장식조명 한 변 길이의 1/3 이하가 되거나 측정각 면적이 장식조명 

전체 면적의 1/10 이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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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조명(빛공해 유발 예상 지점에서 관측했을 때 선형태로 장식된 조명)의 발광표면 

휘도 측정영역은 점휘도계 접안렌즈를 통해 바라본 점휘도계 측정각 지름이 장식조명 

선 두께 이하로 함

- 점조명(빛공해 유발 예상 지점에서 관측했을 때 점형태로 장식된 조명)의 발광표면 

휘도 측정영역은 점휘도계 접안렌즈를 통해 바라본 점휘도계 측정각 면적이 장식조명 

발광면적과 같거나 작게 함

면형태 광고조명 측정영역 선형태 광고조명 측정영역 점형태 광고조명 측정영역

⑦ 발광표면 휘도 최대값(면휘도계 측정)

- 광고조명이 가급적 면휘도계 시야각 안에 가득하게 측정면을 선정･측정

- 면휘도계의 조리개는 F4로 하고 셔터속도는 


초, 


초, 


초, ･･･ 

등과 같이 세분화하여 빛이 과다노출(Overflow) 되는 시점까지 순차적으로 측정하되, 

위의 노출시간 설정이 없을 경우 가장 인접한 노출시간의 측정결과를 분석

- 중성필터는 측정 대상 조명의 빛이 과다노출 되지 않도록 중성필터 빛 투과율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

- 광고조명을 구성하는 광원 간 빛 간섭을 줄이기 위해 자동초점 조절 후 수동초점 

조절로 간섭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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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멸･동영상 전광류 광고물 측정 조건 및 절차

① 일상적으로 작동되는 점멸･동영상 전광류 광고물 밝기상태에서 백색신호 재생중인 상태로 

발광표면 휘도를 측정･평가

② 도형발생기를 이용하여 백색신호 재생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측정･평가결과 점멸･ 
동영상 전광류 광고물 발광표면 휘도 기준값을 초과할 경우, 점멸･동영상 전광류 광고물 

설치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점멸･동영상이 재생 중인 전광류 광고물의 발광표면 휘도를 

재측정하여 평가

③ 측정방법은 광고조명의 ‘발광표면 휘도 최대값(면휘도계 측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실시

4) 장식조명 측정 조건 및 절차

① 장식조명 설치높이를 고려하여 측정자가 측정지점에서 측정대상물 중심을 바라보는 

직선과 수평면이 이루는 각이 45° 이하가 되는 지점 중 빛공해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으로 함

② 장애물(가로수 등)로 인한 차광이 예상되는 경우 장애물 옆 또는 밖으로 떨어진 지점 

중 차광 영향이 적은 지점으로 함

③ 안개가 끼거나 비･눈 등이 오는 경우에는 측정하지 않아야 함

④ 차량 불빛 등 일시적인 광원에 의한 빛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측정하지 않아야 함

⑤ 발광표면 휘도 평균값(면휘도계 측정)

- 장식면 전체를 균일하게 비추는 장식조명(장식면 최소 휘도 대비 최대 휘도 비가 

50 이하)은 장식면 전체를 측정 영역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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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를 비추는 장식조명의 측정영역 설정

- 장식면의 일부를 비추는 장식조명(장식면 최소 휘도 대비 최대 휘도 비가 50 초과)은 

장식면의 최대 휘도 발생지점을 측정영역에 포함하고 최대 휘도의 1/50배 되는 

지점을 연결한 4각형 이상의 다각형 영역을 측정영역으로 함, 독립된 동일한 형태의 

장식조명이 반복되는 경우 가장 밝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식면에 대해서만 측정영역을 

선정 및 측정함 (아래 사례의 경우, 분석영역 중에서 최대휘도인 643.3cd/㎡의 1/50인 

12.9 cd/㎡이 최대가 되도록 휘도 스케일을 변경한 후 백색영역을 지정하여 분석한다. 

평균휘도는 88.3cd/㎡)

 

일부를 비추는 장식조명의 측정영역 설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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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광부위가 면조명 또는 면조명 형태로 외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장식조명의 휘도 

측정영역은 발광부위 전체로 함. 단, 발광부위가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경우 각 

발광부위에 대하여 측정영역을 선정･측정함

- 발광부위가 선조명 또는 선조명형태(빛공해 유발지점에서 관측했을 때 선형태로 장식된 

조명)로 외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장식조명의 휘도 측정영역은 선조명 발광부위 

전체로 함. 단 동일한 형태의 선조명이 반복되는 경우 가장 밝을 것으로 예상되는 

선조명에 대해서만 측정영역을 선정 및 측정함

- 발광부위가 점조명 또는 점조명형태(빛공해 유발지점에서 관측했을때 점형태로 장식된 

조명)로 외부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장식조명의 휘도측정영역은 점조명 발광부위 전체로 

함. 단 동일한 형태의 점조명이 반복되는 경우 가장 밝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조명에 

대해서만 측정영역을 선정 및 측정함

⑥ 발광표면 휘도 최대값(점휘도계 측정)

- 면조명의 발광표면 휘도 측정영역은 점휘도계 접안렌즈를 통해 바라본 점휘도계 

측정각 지름이 장식조명 한 변 길이의 1/3 이하가 되거나 측정각 면적이 장식조명 

전체 면적의 1/10 이하로 함

- 선조명(빛공해 유발 예상 지점에서 관측했을 때 선형태로 장식된 조명)의 발광표면 

휘도 측정영역은 점휘도계 접안렌즈를 통해 바라본 점휘도계 측정각 지름이 장식조명 

선 두께 이하로 함

- 점조명(빛공해 유발 예상 지점에서 관측했을 때 점형태로 장식된 조명)의 발광표면 

휘도 측정영역은 점휘도계 접안렌즈를 통해 바라본 점휘도계 측정각 면적이 발광면적과 

같거나 작게 함

면형태 장식조명 측정영역 선형태 장식조명 측정영역 점형태 광고조명 측정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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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발광표면 휘도 최대값(면휘도계 측정)

- 가급적 면휘도계 시야각 안에 가득하게 측정면을 선정･측정함

- 면휘도계의 조리개는 F4로 하고 셔터속도는 


초, 


초, 


초, ･･･ 

등과 같이 세분화하여 빛이 과다노출(Overflow) 되는 시점까지 순차적으로 측정하되, 

위의 노출시간 설정이 없을 경우 가장 인접한 노출시간의 측정결과를 분석

- 중성필터는 측정 대상 조명의 빛이 과다노출 되지 않도록 중성필터 빛 투과율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

- 장식조명을 구성하는 광원 간 빛 간섭을 줄이기 위해 자동초점 조절 후 수동초점 

조절로 간섭을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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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조도 계산의 확인

일반적으로 조명기구 가까이에서 측정한 연직면 조도는 빛방사허용기준의 기준값을 

초과하지만 조명기구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연직면 조도가 감소하여 특정 거리에서 

해당구역의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을 만족하게 된다. 연직면 조도가 

빛방사허용기준을 만족하게 되는 최소거리를 ‘주거지 연직면 최소거리’로 정의하며 이 

최소거리보다 먼 곳에서 측정한 연직면 조도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된다. 

주거지 연직면 조도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최소거리를 산출하는 것으로 공간조명기구의 

침입광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F : 조명기구 중심축-주거지 연직면 간 전방 거리

B : 조명기구 중심축-주거지 연직면 간 후방 거리

주거지 연직면 최소거리의 경우, 연직 계산면의 위치를 이동시키면서 빛방사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연직면을 찾는 계산을 반복적으로 수행해야하므로 조명 계산 소프트웨어(Relux, 

Dialux 등)를 사용하여 연직면 조도 계산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조명기구와 주거지 연직면이 배치된 공간에서 둘 사이의 거리를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점차 증가시키면서 조도 계산을 수행한다면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최초의 

연직면이 특정한 지점에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산출된 최소거리는 해당 조명기구가 

최소거리 이전의 영역에 대해서는 침입광을 발생시키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조명기구의 

침입광 영향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04 빛공해에 대한 조도 및 휘도 계산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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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계산에 사용되는 설정값이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으면 계산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값이 왜곡될 수 있으므로 해당 계산을 수행하는 설계자와 내용을 확인하는 관리자 

모두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올바른 계산이 수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계산조건 확인

소프트웨어에서 계산을 수행 시 시뮬레이션 요소들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야 한다. 

① 연직면 조도 계산 시의 조명기구 설치높이

공간조명의 연직면 조도 계산 시 조명기구 고유의 배광특성에 적합한 설치높이는 다음과 

같다.

- 가로등 : 8m, 10m, 12m

- 보안등/공원등 : 4m, 5m, 6m

② 연직 계산면 크기

- 가로등 : 계산면의 가로(폭)은 조명기구를 중심으로 좌･우 폭이 설치높이의 2배가 

되도록 한다. 세로(높이)는 바닥면에서부터 1m 떨어진 지점부터 시작하여 설치 

높이보다 1m 높게 설정한다.

- 보안등, 공원등 : 계산면의 가로(폭)은 조명기구를 중심으로 좌･우 폭이 전체 16m가 

되도록 한다. 세로(높이)는 바닥면에서부터 1m 떨어진 지점부터 시작하여 설치높이 

보다 1m 높게 설정한다.

표 4.1 전･후방 연직면 조도 계산을 위한 계산면 크기

조명기구 구분
전･후방 연직 계산면 크기(m)

가로(폭) 세로(높이)

가로등
조명기구 설치높이 x 2

(=기구중심 좌우 각 설치높이와 같은 거리)
설치높이+1

보안등/공원등 16m (=기구중심 좌우 각 8m) 설치높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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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직계산면의 위치 : 전사광 연직계산면은 바닥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부터 시작하며, 

후사광 연직계산면은 바닥(0m)에서부터 시작한다. 

④ 연직계산면의 계산점 간격 : 계산면에 분포하는 계산점의 간격은 가로와 세로 모두 

0.2m 이하로 설정한다. 계산점의 간격이 넓어지면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은 감소하나 

최대조도가 발생하는 지점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연직 계산면 크기 및 간격

④ 계산 과정에서 보수율 : 보수율은 조명기구 설치 이후 최대의 성능을 내는 조건을 

고려하여 1.0으로 설정한다.

⑤ 계산 시의 주의 사항 : 계산 과정에서 도로 및 바닥면 등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물(조명기구 헤드 및 등주)의 반사특성이 계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명기구의 직접광만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한다.

⑥ 조도 계산 시 조명기구 경사각도는 원칙적으로 0°가 되어야 한다. 조명기구 구조적으로 

경사각도가 주어지는 조명기구에 대해서는 조도계산에도 예정된 경사각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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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계산 소프트웨어에 의한 연직면 조도 계산 예

⑦ 연직면 조도 계산 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시해야 한다.

- 사용조명기구 종류 및 광속, 배광곡선

- 조명기구 설치높이

- 조명기구 설치 위치 및 경사각도

- 최대조도

- 보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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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표면 휘도 계산의 확인

표면 휘도는 특정면을 외부의 조명기구로 비췄을 때 사람이 보게 되는 밝기를 의미하며 

투광방식을 이용한 조명설계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조명기구로 비춰진 면을 보게 되는 

사람의 위치는 한 곳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하나의 표면 휘도로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표면의 빛 분포가 거의 균일하여 휘도차가 단순하다면, 모든 지점에서 바라보는 

휘도가 같다는 완전확산면의 특성을 이용하여 다음 식과 같이 조도와 반사계수를 이용한 

휘도 계산이 가능하다.

 

×

여기서, L : 표면의 평균휘도 (cd/㎡)

E : 표면의 평균조도 (lx)

R : 표면의 반사계수

 : 원주율(≒3.14)

표면의 반사계수는 샘플로부터 측정하거나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으며, 혹은 적절한 

참고자료에서 취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투광조명 방식을 이용한 조명기구의 경우에는 

광원 및 조명기구의 데이터와 반사계수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을 통해 발광표면의 

휘도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광고조명 중 투광조명 방식을 이용한 조명방식인 외조형과 장식조명 중 투광방식을 이용한 

방식의 표면휘도 계산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설명한다. 

투광방식 장식조명의 발광표면 휘도 계산

소프트웨어에 의한 투광방식 장식조명의 휘도 계산은 장식조명의 설치 이전에 발광표면 

휘도를 예측하여 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한다. 투광조명의 발광표면 

휘도는 조명기구로 비춘 면에서 반사된 빛을 대상으로 하므로 피조명면 자체가 발광표면이 

된다. 투광방식 장식조명의 발광표면 휘도 계산은 조명기구 배광데이터를 실제 현장과 

유사한 설치조건(조명면 크기, 반사율, 조명기구 설치방향 등)으로 구성하여 조명계산 

소프트웨어에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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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조명의 특성상 조명기구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다양한 위치에 설치되기 때문에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 이후 발광표면 휘도 측정값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조명시설의 탈착과 

조정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설계자는 장식조명의 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 

건축물 표면 휘도의 계산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발광표면의 최대 및 평균 휘도를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식조명에 의한 발광표면의 최대 및 평균 휘도 계산에는 조명 

계산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아래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조명 계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발광표면휘도 시뮬레이션 이미지

① 최대 및 평균 휘도 계산에는 발광표면의 최대 및 평균휘도 산출이 가능하도록 표면 

전체에 대한 휘도값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조명 계산 소프트웨어에는 Relux, DIALux가 있다.

② 계산 시 적용되는 배광측정 파일은 반드시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측정된 파일을 사용한다. 

이때, 광원 및 배광 등은 실제 설계에 적용하는 조명기구와 일치해야 한다.

③ 휘도 계산 시 발광표면의 재질은 반사율 및 색상 등이 설계 대상 건축물의 벽면 재질과 

최대한 유사한 특성을 가져야 한다. 반사율이 실제와 다른 경우 잘못된 휘도계산 결과를 

얻게 되므로 실제 현장 사진 및 반사율 측정결과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④ 평균휘도의 계산은 최대 휘도 발생지점을 포함하고, 최대휘도의 1/50배 지점을 연결한 

4각형 이상의 영역을 측정영역으로 하며, 최대휘도 포인트가 계산에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계산 포인트의 숫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포인트별 휘도 계산값을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추출하여 최대 휘도 포인트를 찾고 그 값의 1/50 이하가 되는 영역을 선정하여 

평균휘도 계산을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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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휘도 계산 시 보수율은 조명기구 설치 이후 최대의 성능을 내는 조건을 고려하여 1.0으로 

설정한다.

⑥ 휘도 계산 결과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제시해야 한다.

- 사용조명기구 종류 및 광속, 배광곡선

- 발광표면의 평균휘도

- 발광표면의 최대휘도 및 최대휘도값 분포점

- 발광표면의 재질 및 반사율

- 보수율

- 조명기구 설치 위치 및 조사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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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공간조명 설계를 위한 도로 조명 관련 기준

야간 도로 이용자 및 보행자의 통행 안전을 위한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한국산업표준(KS 

A 3701 도로 조명 기준)」을 준용하여 가로등의 조명등급, 운전자에 대한 도로 조명기준, 

보행자에 대한 보도 조명기준을 다음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1. 가로등 조명등급

가로등의 조명등급은 도로의 종류, 교통의 종류 및 자동차의 교통량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구분한다.

표 1. 도로 및 교통의 종류에 따른 도로 조명 등급

도로의 종류 교통의 종류와 자동차 교통량
도로조명

등급

상하행선이 분리되고 교차부는 

모두 입체교차로로서, 출입이 

완전히 제한되어 있는 고속의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

교통량1)이 많으면서 도로 선형이 복잡한2) 경우 M1

교통량이 많거나 도로 선형이 복잡한 경우 M2

교통량이 적고 도로 선형이 단순한 경우, 또는 주변환경이 

어두운 경우
M3

고속의 도로,

상하행선 분리 도로

교통제어3)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4)의 분리5)가 부족함. M1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잘 되어 있음. M2

주요한 도시 교통로,

간선 도로, 국도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부족함. M2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잘 되어 있음. M3

중요도가 낮은 연결도로, 지방 

연결도로, 주택지역의 주 접근도로.

사유지로의 접근도로와 연결도로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부족함. M4

교통제어와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의 분리가 잘 되어 있음. M5

주1) 교통량의 많고 적음은 연평균 일교통량(AADT) 25,000대를 기준으로 그 이상일 경우 교통량이 많은 것으로, 

그 미만일 경우에는 교통량이 적은 것으로 본다.

주2) 도로선형의 복잡함이란 도로의 기본 구조, 차량의 이동, 그리고 시각적 환경을 의미한다. 이때 고려하여야 

할 요인은 다음과 같다.

- 차선의 수, 경사면의 수, 신호등 및 표지, 진출입용 램프, 진입 차량, 진출 차량 등의 존재

주3) 교통제어란 신호등과 표지판의 존재, 그리고 법규의 존재를 말한다. 제어의 수단은 교통신호등, 통행 우선권의 

규칙, 우선권의 법규와 표지, 교통표지판, 방향표지, 그리고 도로 표지 등이 있다. 이러한 수단이 없거나 빈약한 

경우 교통제어가 부족한 것으로 본다.

주4) 다른 형태의 도로 사용자란 예를 들어 자동차, 트럭, 저속 차량, 버스, 자전거, 보행자 등을 말한다.

주5) 분리란 전용차선의 방법이나 한가지 또는 그 이상의 교통 형태에 대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분리가 있다면 낮은 등급의 조명을 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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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전자에 대한 도로 조명 기준

가로등에 적용되는 자동차 도로의 조명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기준 항목은 

도로 조명 등급별 평균노면휘도, 종합균제도(Overall Uniformity), 차선축균제도 

(Longitudinal Uniformity), 임계치 증분으로 규정되어 있다.

표 2. 운전자에 대한 도로 조명의 휘도 기준

도로조명

등급

노면(최소 허용치)
임계치 증분

마름 젖음

평균노면휘도1)

(cd/㎡)

종합균제도2)

Uo (Lmin/Lavg)

차선축 균제도3)

Ul (Lmin/Lmax)

종합균제도

Uo (Lmin/Lavg)

TI (%)

(최대허용치)

M1 2.00 0.40 0.70 0.15 10

M2 1.50 0.40 0.70 0.15 10

M3 1.00 0.40 0.60 0.15 15

M4 0.75 0.40 0.60 0.15 15

M5 0.50 0.35 0.40 0.15 15

주1) 평균 노면 휘도(Lav) : 운전자의 눈 위치로부터 각 1도로 내려다 본 전방 주시점 부근의 차로에 대한 마른 

도로 표면의 평균 휘도로서, 측정 범위는 특별히 지정하지 않는 한 휘도계 전방 60m에서 160m 범위의 차도로 

한다. 단위는 cd/㎡ 이다.

주2) 종합 휘도 균제도(Uo) : 노면상의 대상물이 보이는 수준을 좌우하는 노면 휘도 분포의 균일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최소 휘도와 평균 휘도의 비(Lmin/Lavg) 이다. 이 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이 기준에 따라 도로의 최소 

가시거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주3) 차선축 휘도 균제도(Ul) : 각각의 차선의 중심선 상에서의 최소 휘도와 최대 휘도의 비(Lmin/Lmax) 이다. 이는 

주로 편안함을 느끼는 기준이 되며, 그 목적은 조명 중인 도로의 휘도 값의 높고 낮음이 지나치게 반복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는 도로의 보임이 방해받지 않는 긴 구간에만 적용된다.

3. 보행자에 대한 도로 조명 기준

보행자 도로의 조명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기준 항목은 수평면 조도와 수직면 

조도로 규정되어 있다.

표 3. 보행자에 대한 도로 조명의 조도 기준

야간 보행자 

교통량
지역

조도(최소 허용치) (lx)

수평면 조도(평균)1) 수평면 조도(최소)2) 수직면 조도3)

교통량이

많은 도로

주택 지역 5 1 1

상업 지역 20 1 4

교통량이

적은 도로

주택 지역 3 1 0.5

상업 지역 10 1 2

주1) 수평면 조도(평균) : 공간조명이 설치된 구간에 대한 노면의 평균 조도

주2) 수평면 조도(최소) : 공간조명이 설치된 구간의 임의의 한 점에서의 최소 조도

주3) 수직면 조도 : 보행자로의 중심선상에서 노면으로부터 1.5m 높이의 도로축과 직각인 연직면 상의 최소 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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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공간조명의 조명환경 계획 및 설계

1. 설치조건의 확인

조명환경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는 아래와 같은 양식에 의해 도로의 설치 제원 및 

조명기준, 빛방사허용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설계 결과가 제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표 1. 도로/보행자로 설치 제원 예시

구분 도로조명(가로등) 보행자로 조명(보안등)

적용도로 조명등급 M1/M2/M3/M4/M5
교통량 많음/교통량 적음 

주택지역/상업지역

노면 종류 아스팔트/콘크리트 -

차선 수
왕복/편도

1차로/2차로/3차로/4차로
-

1차선 당 폭(m) ○○m ○○m

차로 폭(m) ○○m ○○m

등주 배열 간격(m) 배열 간격이 정해져 있는 도로는 해당 배열 간격을 기입

등주 배열 방식 편측/왕복/지그재그 편측/왕복/지그재그

등주 높이(m) ○○m ○○m

암 길이(m) ○○m ○○m

오버행(m) ○m ○○m

경사각도(°) ○○° ○○°

보수율 LED 조명기구의 경우 0.75

조명환경관리구역 제1종/제2종/제3종/제4종

전방 도로 경계-인접 주거지 간 이격거리 ○○m ○○m

후방 도로 경계-인접 주거지 간 이격거리 ○○m ○○m

공간조명의 조명환경 설치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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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 조건의 확인

공간조명의 계획 시에는 조성 구간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도면을 확보하고 

설계 단계에 적용한다.

- 공간조명 조성 구간의 도로 폭

- 공간조명 조성 구간의 조명기구 또는 등주 설치위치

- 공간조명 조성 구간의 건물 위치

3. 조명에 대한 영향 계산

공간조명의 설계자는 해당 도로의 조도계산서 및 도로 조명 휘도계산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도로 조명 기준 및 빛공해 기준을 만족하는 조명기구를 선정해야 한다.

공간조명으로부터의 침입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적용하려는 가로등 또는 

보안등의 설치위치와 주변 건물 창문위치에 따라 창면에 대한 연직면 조도계산을 

실시하고, 창문에서의 연직면 조도 최대값이 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 제시된 빛방사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조명 계산 소프트웨어에서의 공간조명(보안등) 설치 조건 재현

① 보수율의 설정 : 침입광이 최대가 되는 초기 설치 상황의 조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도계산 시 보수율을 1.0으로 적용한다.

② 주거지 연직면 조도의 계산 : 주거지 연직면 조도는 해당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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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면에서의 연직면 조도를 말한다. 조도계산 과정에서 설치장소의 도로 폭은 알려져 

있으나, 창문의 위치 등을 일일이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거지 연직면 조도에 

대한 계산은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보안등 및 공원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부록의 계산 절차를 따르고, 계산 결과가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한다.

③ 전사광 영향에 대한 계산 : 전사광의 영향을 계산할 때, 조명기구의 설치 구역 

내에 반지하 공간 등 바닥면과 가까운 위치에 창문이 위치하는 공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바닥면과 동일한 높이부터 계산 영역이 시작되도록 한다.

④ 후사광 영향에 대한 계산 : 후사광의 영향을 계산할 때, 조명 계산 영역은 조명기구 

암의 길이, 등주 위치 및 도로 구조를 고려하여 조명기구 광중심과의 거리가 최소 

1m 이상이 되도록 한다.

<주거지 창문면 연직면 조도 계산 사례>

<시뮬레이션 조건>

◦도로 폭 : 20m

◦인도 폭 : 4m

◦가로등 높이 : 10m

◦암길이 : 2m

◦오버행 : 1.5m

◦경사각 : 0°

◦주거지 벽면과의 거리 : 10m

◦주거건물 높이 : 15m

◦보수율 : 1.0

<시뮬레이션 결과>

◦최대 조도 26.2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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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설계 적절성 확인

설계가 완료되었으면 아래 표의 ‘공간조명 설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설계가 잘 

되었는지 확인한다.

표 2. 공간조명 설계 체크리스트

구 분 체크항목 그렇다 아니다

1 설계조건
조명설계 시 도로제원 및 설치조건 등 설계에 필요한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였는가?
□ □

2 공간조명
선정한 조명기구의 정확한 배광 측정데이터(ies파일)를 

확보하여 설계에 적용하였는가?
□ □

3 조명기준
조명성능에 대한 설계 결과는 해당 도로 및 공간에 주어진 

조명 기준을 만족하는가?
□ □

4
빛공해방지 

기준

조명 설계 결과, 전방 또는 후방에 위치한 건물에 대한 주거지 

연직면 조도는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기준을 만족하는가?
□ □

5 상향광속
선정한 조명기구의 상향광속은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기준을 

만족하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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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광고조명의 조명방식에 따른 빛공해 체크사항

구분 내용 사례 분석

채널레터형

체크

사항

◦휘도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백색계통의 밝은 

색상이 사용되었는가?

권고

◦덮개에 무채색, 유채색의 투과성 색지를 반드시 

부착하도록 권고

◦광고물 제작시 좁은 면적에 과도하게 많은 LED 

모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

외조형

체크

사항

◦투광등기구의 조사 방향을 하향으로 설치했는가? 

(상향설치 금지)

◦등기구의 광원이 운전자나 보행자 시야에서 

직접적으로 보이는가?

권고

◦광고물 위쪽에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하향으로 

광고물을 조명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에 대해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각도 선정에 유의, 필요한 경우 

차광시설을 적용 

내조형

체크

사항

◦휘도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백색계통의 밝은 

색상이 사용되었는가?

권고

◦에너지 사용과 빛공해가 과다하므로 사용을 지양

◦사용하는 경우 휘도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백색계통의 밝은 색상 밝기 하향

자체발광형

체크

사항

◦LED 광원의 소자 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있는가?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광원을 사용하고 있는가?

권고

◦에너지 사용과 빛공해가 과다하므로 다른 

조명방식으로의 교체를 권고

◦장식 및 예술 용도의 사용만 일부 허용

◦광고물 외부에 LED 모듈을 부착하는 조명방식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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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사례 분석

HALO형

체크

사항

◦광고물이 높은 반사율의 마감재질(백색계통 또는 

정반사 재질)위에 설치되었는가?

권고
◦마감면의 재질 또는 색상 변경 검토

◦광고물내 LED 소자 과다 사용 자제 권고

고보 

프로젝터형

체크 

사항

◦조명기구로 생성한 이미지의 배경부가 빛을 가리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는가?

◦보행자 등의 시야에 광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광판이나 가림막 등을 설치하였는가?

◦광원이 보행자 등에 노출되지 않는 각도로 

설치하였는가?

권고

◦조명기구로 비추는 면적이 최소화되도록 이미지는 

빛으로 비추고 배경부는 가리는 방식으로 패턴판을 

제조

◦보행자 등의 시야에 광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차광판이나 가림막 등을 설치

◦광원이 바닥을 비추는 경우 조사각이 보행자의 

65°이내가 되도록 설치

◦광원을 벽면에 비추는 경우 비춰지는 면의 가장 

낮은 부분이 지상에서 2m 이상 되도록 설치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 

광고물

체크 

사항

◦영상콘텐츠에 강한 자극을 느낄 수 있는 높은 채도와 

명도의 색상을 사용했는가?

◦영상콘텐츠 내에서 빠른 점멸 반복 또는 짧은 시간 

내에 급격한 휘도 변화가 발생하는가?

◦영상콘텐츠 전환 시에 급격한 휘도차이가 

발생하는가?

◦영상표출부의 표시소자에 결함이 있는가?

권고

◦영상콘텐츠 제작 시, 자극적인 색상의 사용을 

자제하고 급격한 휘도 변화가 최소한으로 

발생하도록 제작

◦영상콘텐츠 전환 시에 휘도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컨텐츠 전환을 천천히 하거나 중간 수준의 밝기의 

화면을 일정한 시간 동안 표시

◦표시소자 고장에 의해 휘도와 색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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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광고조명 제조･설치 체크리스트

광고물의 소유주는 광고물의 제작 후 광고조명 제조･설치 체크리스트를 요청하여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광고물의 제조 업체는 광고물의 제작 후 

광고조명 제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광고물 소유주에게 제출해 최적의 설치를 

위해 노력한다.

표 1. 광고조명 제조 체크리스트

구 분 체크항목 그렇다 아니다

1 적용 범위 ◦대상 광고물은 허가 대상 광고물인가? □ □

2
빛방사

허용기준

◦대상 광고물이 설치된 위치의 조명환경관리구역과 그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확인하였는가?
□ □

3
조명방식별 

빛공해 체크사항

◦대상 광고물은 조명방식별 빛공해 체크사항(붙임3)에서 

권고하는 내용에 따라 제작되었는가?
□ □

4 조광 ◦대상 광고물은 조광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는가? □ □

5
빛공해 발생의 

확인

◦대상 광고물의 빛공해 발생 여부를 제작 단계에서 확인하였으며, 

빛방사허용기준에 부합하는가?
□ □

표 2. 광고조명 설치 체크리스트

구 분 체크항목 그렇다 아니다

1
빛방사

허용기준

◦대상 광고물이 설치된 위치의 조명환경관리구역과 그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확인하였는가?
□ □

2 측정
◦대상 광고물에 대하여 시에서 정한 측정기관 의뢰 또는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자체 측정을 수행하였는가?
□ □

3 측정 결과

◦(전광류 광고물 주변에 인접한 주거지가 있는 경우)

◦대상 광고물은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별 

주거지 연직면 조도기준을 만족하는가?

□ □

4 측정 결과
◦대상 광고물은 빛방사허용기준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발광표면 휘도기준을 만족하는가?
□ □

5
주거지 연직면 

조도(lx)

기준 측정값

6
발광표면 휘도

(cd/㎡)

기준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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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광고조명 빛방사허용기준 사전 확인

1. 조명 계산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외조형 방식의 휘도 계산

외조형 방식의 광고조명은 조명 계산(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등에 의해 발광표면 

휘도의 사전 계산이 가능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색상 및 재질 특성(반사율, 투과율 

등)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고 결과에 대한 신뢰성 있는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향광의 발생 여부 및 대략적인 발광표면 휘도를 예측하는 참고용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조명 계산 소프트웨어에 의한 외조형 방식 광고조명의 발광표면휘도 계산 예

2. 사전 휘도 측정

광고물 내부에 적용되는 광원과 그 출력이 광고물에 따라 크게 다르지 않다면, 제작 

단계에서 휘도 측정을 통해 광고물이 설치된 이후의 발광표면 휘도를 예측할 수 있다. 

휘도 사전 측정 시 측정 거리는 5m 이상이 되도록 하고, 휘도계 시야각은 되도록 

크게 설정하되 발광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한 측정시야 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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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장식조명의 조명방식에 따른 빛공해 체크사항

구분 내용 사례 분석

빛공해

유형1

(공통사항)

체크

사항

◦조명기구 광원이 시야에 직접 

노출되는 유형(투광조명, 

발광조명)

권고

◦(투광조명) 높은 휘도의 램프･ 
반사판이 시야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기구방향 수정 

또는 차광시설 설치

◦(발광조명) 광원 전면에 렌즈 또는 

광 확산판 등을 장착하여 휘도감소 

유도

⇨

차광시설 예 광확산판 적용 예

<투광조명> <발광조명>

빛공해

유형2

(투광조명)

체크

사항

◦장식면과 조명기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

권고

① 설치거리 증가

② 피조면을 넓게 비추도록 비추는 

각도 변경

③ 광속이 낮고 피조면 영역에 맞는 

빔각을 갖는 조명 기구로 교체

빛공해

유형3

(투광조명)

체크

사항

◦설치거리는 멀지만 조명기구 설치 

각도가 낮아 빛이 직사하여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유형

권고

① 피조면 전체를 비추도록 비추는 

각도 변경

② 광속이 낮고 피조면 영역에 맞는 

빔각을 갖는 조명 기구로 교체



Ministry of Environment  105

구분 내용 사례 분석

빛공해

유형4

(투광조명)

체크

사항

◦장식면의 구조 또는 형태에 의해 

조명영역이 한정되어 빛방사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유형

협각형         ↔         광각형

<빔각에 따른 투광조명 분류> 

권고

① 조사영역에 맞는 빔각을 가진 

조명기구로 교체

② 광속이 낮은 조명기구로 교체

빛공해

유형5

(투광조명)

체크

사항

◦장식조명 대상의 반사율이 높거나 

광택이 심해 눈부심이 발생

권고
◦광속이 낮은 조명기구로 교체

◦정반사가 적은 마감재 재질로 변경

빛공해

유형6

(미디어

파사드 및 

변화가 있는 

조명)

체크

사항

◦조명기구의 점멸 및 색변화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유형

◦장식외의 시선유도 및 광고정보가 

사용되는 경우

(O)

적절한 휘도･색상 변화의 

예술작품 연출, 도시미관 증진

(×)

과도한 휘도･색상 변화로 인해 

시선유도가 심함, 도시미관 저해

권고

◦색상이 과도하게 변화하거나 

점멸이 빠르게 반복되거나 연출된 

이미지의 움직임이 지나쳐서, 

시각적 불쾌감을 주게 되는 

연출방식 사용자제 권고

◦시선유도가 심하거나 광고정보가 

있는 경우 장식조명 사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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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장식조명 빛방사허용기준의 사전 확인 방법(권장사항)

1. 투광조명 방식

투광조명 방식의 장식조명에서 조명 계산 소프트웨어에 의해 발광표면휘도의 사전 

계산이 가능하며, 조명 계산은 장식면에 대하여 실제 사용하는 색상 및 재질 특성(반사율, 

투과율 등)과 조명기구 지향각, 조사각이 설계안과 정확히 일치하는 조건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 경우, 빛환경 기준에서의 평균값의 계산은 어려우며, 최대값에 

대해서만 계산을 수행하고 심의 시 검토 자료로 제출한다.

조명 계산 소프트웨어에 의한 휘도 계산 시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는 발광표면의 최대 및 평균휘도의 산출이 가능하도록 표면 전체에 대한 

휘도값 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한다.

- 계산 시 적용되는 배광측정파일은 반드시 공인시험기관에 의해 측정된 파일을 

사용한다. 이때, 광원 및 배광 등은 실제 설계에 적용하는 조명기구의 것과 일치해야 

한다.

- 휘도 계산 시 표면 반사율의 선정은 휘도값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발광표면의 재질은 반사율 및 색상 등이 설계 대상 건축물의 벽면 재질과 최대한 

유사한 특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 휘도 계산 시 보수율은 조명기구 설치 이후 최대의 성능을 내는 조건을 고려하여 

1.0으로 설정한다.

조명 계산 소프트웨어에 의한 휘도 계산 결과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 

제시되어야 한다.

- 사용조명기구 종류 및 광속, 배광곡선

- 발광표면의 평균휘도

- 발광표면의 최대휘도 및 최대휘도 분포점

- 발광표면의 재질 및 반사율

- 보수율

- 조명기구 설치 위치 및 장식면에 대한 입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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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계산 소프트웨어에 의한 투광조명 방식 장식조명의 휘도 계산

2. 발광조명 방식 및 일부 투광조명 방식

장식조명방식이 발광조명이거나, 사전에 발광표면 휘도에 대한 정확한 값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험조건에서의 측정을 통해 발광표면 휘도를 측정할 수 있다. 

투광조명은 실제 현장과 유사한 설치조건으로 조명기구를 설치한 후 휘도를 측정하며, 

발광조명은 설치되는 조명기구의 샘플에 대해 역시 현장과 유사한 설치조건에서 휘도 

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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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조명기구별 빛환경 측정조사지

공간조명 빛환경 측정조사지

측정일 시간

주소

용도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빛방사 
허용 기준

주거지 연직면 
조도(최대값)

[lx]
□ 10(제1･2･3종) □ 25(제4종)

공간조명 분류 □ 가로등 □ 보안등 □ 공원등

식별번호

설치형태 □ 한전주 □ 벽부등 □ 전용주 □ 2등용 □ 통신주

광원종류
빛공해 

발생위치
전사광 후사광

도로폭    m
조명-창면 

거리
   m

광원 높이    m
컷오프 
분류

풀 세미 논

측정기기 색온도    K

측정값    lx 평가값    lx

기준치 초과여부 □ 미만 □ 초과

비고

측정 위치 야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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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광고조명 빛공해 측정조사지

측정일 시간

주소

용도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빛방사 
허용기준

발광표면 
휘도(최대값)

[cd/㎡]
□ 50 □ 400 □ 800 □ 1000

옥외광고물 분류 □ 벽면형   □ 돌출형   □ 옥상   □ 지주이용   □ 전광류

조명방식 □ 내조형  □ 외조형  □ 자체발광  □ 채널레터  □ HALO

광원종류 광원 높이    m

도로폭    m 측정기기

빛공해 유형
(복수 선택 가능)

□ 백색사용 □ 광원노출 □ 투광기 조사방향

□ 시트지 미부착 □ 상 맺힘 □ 기타

측정값           cd/㎡ 평가값           cd/㎡

기준치 초과여부 □ 미만 □ 초과

비고

측정위치 야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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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전광류광고물 빛공해 측정조사지

측정일 시간

주소

용도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빛방사 
허용 
기준

주거지 연직면 
조도(최대값) [lx]

□ 10이하 □ 25이하

발광표면 
휘도 

(평균값)
[cd/㎡]

일몰 후 
60분

~24:00
□ 400 □ 800 □ 1000 □ 1500

24:00~
일출 전 
60분

□ 50 □ 400 □ 800 □ 1000

광원종류 광원높이    m

도로폭    m 측정기기

빛공해 유형
(복수 선택 가능)

□ 과도한 
밝기에 따른 

발광표면 휘도 
초과

□ 인근 주거지 
창면의 연직면 
조도 기준 초과 

□ 광고물 컨텐츠의 
현란한 밝기 변화

□ 기타

주거지 연직면 조도  
측정값(최대값)

         lx 평가값          lx

발광표면휘도 
측정값(평균값)

          cd/㎡ 평가값           cd/㎡

기준치 초과여부 □ 미만 □ 초과

비고

측정위치 야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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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보 프로젝터형 광고조명 빛공해 측정조사지

측정일 시간

주소

용도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빛방사 
허용기준

발광표면 
휘도(최대값)

[cd/㎡]
□ 50 □ 400 □ 800 □ 1000

* 이미지에 적용

광원종류 측정기기

조명기구 높이 m

조명기구로 비추는 
이미지의 위치

□ 바닥면 □ 벽면

이미지 배경부
구현 방식

□ 배경부 빛 차단 □ 배경부 빛 사용

[바닥면 이미지]
조명기구 조사각

   °

[벽면 이미지] 
이미지 하단의 높이

   m

빛공해 유형
(복수 선택 가능)

□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구 발광면 
노출

[벽면을 비추는 경우]
□ 2m 이하의 낮은 설치 

높이

[바닥면을 비추는 경우]
□ 65° 이상의 과도한 

조명기구 조사각

측정값(이미지)           cd/㎡ 평가값           cd/㎡

기준치 초과여부 □ 미만 □ 초과

비고

측정위치 야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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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조명 빛공해 측정조사지

측정일 시간

주소

용도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 □ 제1종 □ 제2종 □ 제3종 □ 제4종

빛방사
허용기준
[cd/㎡]

발광표면 
휘도(평균값)

□ 5 □ 15 □ 25 

발광표면 
휘도(최대값)

□ 20 □ 60 □ 180 □ 300

장식조명 분류

□ 교량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미디어파사드 □ 대형 건축물 □ 시･도 조례로 정한 것

조명방식 분류 □ 발광방식 □ 투광방식

점멸 또는 변화 □ Y □ N 조명형태 □ 점 □ 선 □ 면

광원종류 측정기기

빛공해 유형
(복수 선택 가능)

□ 백색사용 □ 광원노출 □ 상 맺힘

□ 과도한 밝기･색상 변화 □ 투광기 조사방향

측정값
평균값         cd/㎡ 평가값           cd/㎡

최대값         cd/㎡ 평가값           cd/㎡

기준치 초과여부 미만 초과

비고

측정위치 야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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